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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연구의 요약

■ 연구의 목적

○ 주민참여제도에 관한 문헌고찰과 대전광역시의 운영실태의 분석, 예산참여주

민위원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 및 분석 등을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요체라고 할 수 있는 대전광역시 예산참여주민위원회를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임

○ 또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를 위해서는 비교

분석을 통한 제도적 발전에 기여하며, 이 제도를 새로이 도입하고자 하는 지

방자치단체를 위해서는 시행초기에 있을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것임 

■ 연구의 방법

○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문헌고찰과 설문을 통한 실태분

석을 실시

- 문헌고찰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의 의

의를 고찰하고, 기존문헌에서 소개된 국내외의 대표적인 사례의 소개를 통해 

그 시사점 도출

- 또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실태분석을 위해 2007년부터 현재까지 대전광역

시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대전광역시 참

여예산주민위원회를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제의 일반적인 내용과 운영사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시사점 도출

II

■ 연구결과

○ 대전광역시 예산참여주민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제도적인 관점에서 

독립적인 운영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산재해 있는 관련 규정을 통폐합하고 및 

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제도를 도입해야 함

○ 예산참여주민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평적(시-시의회-위원회) 및 수직

적(시위원회-구청위원회) 거버넌스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임 

  

■ 정책제안

○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주민참여기본조례의 일부 조항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를 독립적인 조례“(가칭)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야 한다는 것임

- 독립적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시한 3개의 모형을 중에 선택하

여 할 수도 있지만, 동 제도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촉진한다는 차원에서“(가

칭)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발전을 위한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조례 초안 

구상

○ 독립적인 조례가 제정된다는 전제하에 그동안 여러 개로 나뉘어 운영해 오던 

관련 제규정을 통합화 함

○ 주민참여예산제의 제규정의 제·개 정에 대한 의견 제시, 예산교육·참여예산제 

홍보·예산관련 토론회·공청회 개최 등에 관한 활동, 참여예산위원회 개최 등 

참여예산제도의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활동 지원, 의회와의 협조방안 모색,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제

도를 도입함



III

○ 주민참여예산제를 위한 지원체제는 행정적인 사무지원, 재정적인 경비지원, 

공간적인 장소지원 등의 실효성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예산을 획기적

으로 증액시켜야 함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참여의 일종으로 예산거버넌스를 구현하는 가장 좋

은 수단으로 예산참여주민위원-시민-집행부-시의회 간의 수평적 거버넌스와 

시의 예산참여주민위원회-자치구의 예산참여위원회간의 수직적 거버넌스체계

를 구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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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주민참여예산제도는 1989년 브라질의 Porto Alegre에서 시작하여 성공적으로 시

행된 이후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어 2006년까지 라틴아메리카 내의 약 16,000개의 도

시정부 중 1,000개 정부가, 2008년까지 유럽에서 700,000만 이상의 인구규모를 가지

고 있는 대도시 정부 중 100개 이상의 도시정부에서 이제도를 도입하였다(Sintomer 

et al, 2008: 164). 우리나라에서도 행정자치부가 2003년 7월에 [2004년 지방자치단

체 예산편성기본지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이제도의 도입을 권고하면서 공식화 

되었으며, 2006년 8월에 행정자치부가‘주민참여예산제 표준조례안’을 만들어, 지

방정부가 조례안을 제정할 때 참고하도록 했다(최상한, 2010: 87-88).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대의민주주의의 대안 또는 보완책으로 등장한 참여민주주의 

또는 숙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의 대표적 제도로 평가받고 있는데(곽현

근, 2010: 1), 이는 행정부 중심의 예산편성권을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에게 분권화 

또는 권한이양을 통해 예산편성과정에 해당 지역주민들의 직접참여를 법적·제도

적으로 보장하는 주민참여제도의 일종이라 정의할 수 있다(이관행, 2008: 223). 주

민참여예산제도는 투입과정에서 이해관계자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지방정부의 목표

와 비전 형성에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인데, 지향하는 참여의 방식은 지

속적인 상호작용의 과정으로서의 참여이다(김판석 외, 2010: 179). 기존의 대의제도

가 국민의 공공지출에 대한 의사를 정확히 대변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을 뿐만 아

니라 대의민주제가 반드시 사회적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라고 볼 수 없다는 전제에

서 이러한 논의들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박민정․최성락, 2009: 124). 주민참여예

산제는 자원과 권력을 가진 정부와 지역사회 사이에 네트워크와 신뢰관계를 새롭

게 형성하면서‘좋은 거버넌스(good governance)’를 만들어가는 대표적 제도로

(곽현근, 2010: 2), 현대에 와서 지방단위에서 특별히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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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klin et al, 2009: 53). 

우리나라에서 2003년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전국 최초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

입한 이후, 2006년 당시 행정자치부가 표준조례안을 만들어 17개 지방자치단체가 

도입했고 이후 4년간 80개 지역이 추가로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했으며, 2010년 7

월 현재 기준으로 246개 지방자치단체 중 40.2%인 99개 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예

산제도를 법제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중 광역자치단체는 2개(주민참여예

산제도가 의무화된 제주특별자치도 포함)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기초자치단체

에 해당한다.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대전광역시가 2006년 11월 주민참여기본조례 

제정 후 2007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김철희, 2010: 

1-2). 그러나 2011년 9월부터 지방재정법으로1)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민참여예

산제를 도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제 관심의 초점은 이 제도를 도입하여 운

영한 사례에 대한 소개의 수준에서 벗어나 어떻게 하면 지방정부에 제도적으로 정

착될 수 있는가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이처럼 지방정부에서 주민참여제도의 도입은 앞으로 선택적이라기보다 도입하여 

집행하지 않으면 안되는 필수적인 제도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그간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한 사례는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약 50%

에 불과하며 나머지 절반정도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사례를 연구하여 시행착오

를 최소화하고자 할 것이다. 특히, 시․도자치단체에서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사례

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시․도 자치단체에 적용할 주민참여예산제의 모델을 찾기란 

쉽지 않다. 이러한 관점에서 2007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한 경험을 가지

고 있는 대전광역시의 사례연구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주민참여제도에 관한 문헌고찰과 대전광역시의 운영

실태의 분석, 예산참여주민위원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 및 분석 등을 통하여 시

사점을 도출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요체라고 할 수 있는 예산참여주민위원회를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1) 이와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39조 제①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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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하여 기존에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를 위해서는 

비교분석을 통한 제도적 발전에 기여하며, 이 제도를 새로이 도입하고자 하는 지방

자치단체를 위해서는 시행초기에 있을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는데 기여하

기 위한 것이다.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 설정한 범위는 첫째, 시간적으로 대전광역시가 주민참여예산제를 도

입하여 운영했던 2007년부터 현재까지 그 운영 실태에 대하여 역사적으로 고찰하

고자 한다. 둘째, 문헌고찰에 있어서 공간적 범위는 특별한 제한 없이 이론적 배경 

및 사례분석을 실시하고 실태분석 및 설문조사에 있어서의 공간적 범위는 대전광

역시 주민참여예산제를 중심으로 실시하고자 한다. 셋째, 내용적 범위로서는 주민

참여예산제에 관한 기존문헌의 검토, 대전광역시 참여예산주민위원회 위원을 대상

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한 국내외의 대표적인 운영사

례를 소개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대전광역시 예산참여주민위원회를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앞서 제시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문헌고찰과 설문을 통

한 실태분석을 실시하였다. 문헌고찰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의 의의를 고찰하고, 기존문헌에서 소개된 국내외의 대표적인 사례

의 소개를 통해 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실태분

석을 위해 2007년부터 현재까지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대전광역시 참여예산주민위원회를 대상으로 주

민참여예산제의 일반적인 내용과 운영사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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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주민참여예산제의 의의 

1. 주민참여예산제의 이념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지향하는 이념에 대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는데, 

안완기(2007: 14)는 주민참여예산제가 가지는 이념을 과정적인 측면(개방성, 공동체

성, 평등성, 민주성, 투명성, 담론지향성)과 결과적 측면(대응성, 효율성, 형평성 등)

이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박민정․최성락(2009)는 직접민주제로서의 주민참여예산제

를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 재정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주민참여예산제의 가치를 강조

하기도 한다(강주영, 2010; 임성일, 2011: 69; 이관행, 2009: 223). 또한 Sintomer et. 

al.(2008: 167)은 주민참여예산제의 3대 원칙으로써 풀뿌리민주주의(grassroots 

democracy), 사회적 정의(social justice), 시민통제(citizen control)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주민참여예산제가 지향하여야 할 이념 또는 가치들을 종합적으로 요약해 

볼때, 이는 지방자치제의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는 것, 지방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주민참여를 촉진시켜야 한다는 것, 재정거버넌스의 활성화에 기여하여야 한다는 것, 

대의제의 문제점 보완과 재정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첫째,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자치제도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위적이고 중앙집권적인 정치체제 하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논의

는 공염불에 불과하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자치의 존재가치인 독재 또는 전제정

치에 대한 방파제, 정치의 지역적 실험, 민주주의의 학교, 민주적 사회개혁(조창현, 

2005: 8-10) 등과 맥락을 같이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둘째, 주민참여예산제가 촉진되면 전반적인 지방정부의 정책과정에 대한 시민사

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시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도 활성화 된다는 것이다. 주민참여

예산제는 주민참여제도의 일종으로 이 양자간에는 정비례의 관계에 있다. 주민참여

란 주민이 직간접적으로 지방정부의 정책과정에 참여하여 정책이 합리적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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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평가될 수 있도록 관여하는 모든 활동이다(김정완, 2009: 96, 재인용). 주민참여

는 입법․행정․사법의 전통적인 3권 분립에 제4의‘시민권력’을 추가함으로써 대의 

민주주의와 직접 민주주의를 결합한 것이며(임승빈, 2009: 427), 주민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방정부의 정책과정에 참여하여 정책이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여하는 모든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이관행, 2009: 237). 주민참여예산제는 차년

도 예산편성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차원에서 참여의 결과가 가시적이며 구

체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셋째, 주민참여예산제는 거버넌스의 개념적 요소를 많은 부분 포함하고 있기 때

문에 이것이 활성화 되면 될수록 지역적 거버넌스구축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거버

넌스의 구조는 계층제적 의사결정체제에 반대되는 것으로서 공공, 민간, 그리고 

NPO 간의 수평적 네트워크로 인식되고 있다(Bingham et al., 2005: 547). 앞서 지적

한 바와 같이, 주민참여예산제는 공공재와 이의 배분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정부와 

지역사회 사이에 네트워크와 신뢰관계를 형성하여 선한 거버넌스를 만드는 대표적

인 제도이다. 

넷째, 주민참여예산제는 대의 민주주의의 결함을 보완해 준다는 것이다. 대의제

는 정책내용을 직접 선택하기 보다는 정치 후보를 선정하여 주민의 선호를 대변하

게 하는 방식이다(박민정․최성락, 2009: 126). 이러한 대의 민주제는 대표들이 유권

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대의 민

주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일부 영역에서는 많은 직접민주제적 요소(주민발

안, 주민투표, 주민소환)가 적용되고 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자치에 있어

서 재정민주주의를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제도로 예산을 통한 지방재원의 배분

에 있어서 주민의 의사가 직접적으로 반영된다는 것이며, 재정분야가 갖는 고도의 

전문성으로 인해 전문적 지식과 역량을 갖춘 행정부와 의회만이 독점하던 영역에

서 주민이 자신의 재정주관을 확립한다는 의미를 가진다(강주영, 2010: 57). 우리나

라에서도 주민발안의 일종인 주민의 조례제정․개정․폐기 청구제도, 주민투표제도, 선

출직 지방공무원에 대한 주민소환제도 등을 도입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

방정부의 공공재 배분과정에 시민사회가 참여함으로써 의사결정의 왜곡을 일정부

분 예방할 수 있게 한다는 장점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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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개념 및 필요성

주민참여예산제도는 행정부 제출예산제도가 법제화된 후, 행정부를 중심으로 행

사해 왔던 예산편성권을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에게로의 분권화 또는 권한이양을 통

해 예산편성과정에 해당 지역주민들이 직접참여하는 것을 법적·제도적으로 보장

하는 주민참여제도의 일종이라 정의할 수 있다(이관행, 2008: 223). 주민참여예산제

도는 투입과정에서 이해관계자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지방정부의 목표와 비전 형성

에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인데, 지향하는 참여의 방식은 지속적인 상호작

용의 과정으로서의 참여이다(김판석 외, 2010: 179). 

이러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에 대한 필요성은 첫째로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국내에서의 관심은 지역사회를 활성화에 기여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

째, 한국 지방정부의 고질적인 병폐인 재정건전성 문제를 치유하고, 지방자치제도

가 추구하는 본연의 목적인 주민의 참여를 보다 심화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셋째,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주민이 참여하여 주요 내용을 토

론·심의하는 심의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것이다. 넷

째,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정보의 불균형 해소 및 시민결정권을 강화하기 때문에 필

요하다는 것이다(김판석 외, 2010: 179-180).

또한, 재정민주주의 관점에서 주민참여예산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첫째, 주민참여예산제는 재정민주주의를 실현시켜 주는데, 재정민주주의는 민주주

의가 주권이 국민에게 있듯이 재정민주주의는 재정 주권이 납세자인 국민에게 있

다는 것으로 이는 단순히 국민이 과세와 공공서비스의 수혜대상이 아닌 예산과정

에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예산운영을 감시하며 잘못된 부분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능동적인 추체임을 의미한다. 둘째,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재정의 건전성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셋째,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한다

는 것이다. 지방자치시대에 예산의 효율적 운영은 지역주민이 예산편성과 집행과정

에 참여하여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때 가능하다. 주민들의 예산참여는 지방자

치단체의 재원배분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 필요하다. 넷째, 주민참여예

산제는 민·관·학·연 협력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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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재정운영에 지방정부는 물론,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 전문

가 등 지역사회 구성원들간의 긴밀한 협력과 긴장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목적인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로 필요하다(안완기, 2007: 

16-21).  

3. 주민참여예산제의 구성요소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구성요소에 관하여 Ebdon & Franklin(2006: 438)은 환경, 

절차, 메커니즘, 그리고 목표와 결과 등으로 분류하고 각 요소에는 다양한 변수들

을 포함시켰다. 첫째 환경요소에는 정부 구조, 정치문화, 법적요건, 인구의 규모와 

다양성을 포함시켜 놓고 있다. 둘째, 절차요소에는 참여의 시기, 예산의 유형, 참

여자의 선정방법․참여자수․대표성, 참여의 계기 등을 포함시켰다. 셋째, 메커니즘의 

요소에는 공청회, 전문가회의, 예산시뮬레이션, 자문위원회, 설문조사 등을 포함시

켰다. 넷째, 목표와 결과의 요소에는 예산에 대한 무관심 극복, 예산에 관한 교육, 

예산안에 대한 지지 획득,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 자원배분의 변경, 신뢰도 강화, 

지역정체성 창조 등의 변수를 포함시켰다. 

Ebdon & Franklin가 제시한 주민참여예산제의 구성요소는 현재 우리나라 지방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주요내용과 비교해 볼 때, 어느정도 일

치하는 부분이 많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에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일반적인 구성요소에 대해 논의

함으로써 이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주민참

여예산제의 구성요소는 첫째로 지역성, 전문성, 대표성을 반영하여 구성하는 예산

참여시민위원회로서,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수렴, 예산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

과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여 예산안에 대한 의견 제출, 예산정책토론회 개최 등 

시민의 의견수렴 활동, 시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설명․홍보활동 등의 기능을 수행

한다. 둘째, 분과위원회는 시민참여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

성한다. 셋째, 운영위원회는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운영방향 및 위원회와 분과위

원회간 의견 조정에 관한 사안, 긴급히 결정해야 하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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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다. 넷째, 주민참여 예산연구회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운영방법, 정책수립, 연구개발을 위해 설치한다. 다섯째, 주민참여예산학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 이해,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상황 소개를 목적으로 개설한

다. 여섯째, 설문조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우선 투자대상 등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실시한다. 일곱째, 시민공청회는 차년도의 재정전망과 지방

자치단체의 투자방향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위해 개최한다.2) 여덟째, 왭기반의 구

축인데, 주민참여예산제는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사회의 복잡성과 도시화의 가속으로 지방정부의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방법은 off-line보다는 on-line 상의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의 구

성요소로서 간과될 수 없는 것이다. 

4. 주민참여예산제의 유형

주민참여예산제도에 관한 기존 연구의 대부분이 다양한 기준으로 그 유형에 대

해 논의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나중식(2005: 135-137)은 예산참여의 유형을 

“능동성과 주도권” 및 “정부와 시민의 영향력 관계”를 기준으로 ①정부주도형, 

②민․관협의형(적극적 협의형, 소극적 협의형), ③주민권력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곽

채기(2005)는 주민참여예산제의 형태를 주민참여의 수준과 대상, 그리고 범위를 기

준으로 ①주민협의, ②민․관공동결성, ③주민주도결성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박광우(2006)는 기존의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유형화의 한계점을 지적하면서, 주민

참여예산제의 실질적인 운영여부를 기준으로 “민․관협치형(소극적, 적극적)”과 민․
관협의형(소극적, 적극적)으로 분류하였다.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한 예산결정과정은 전형적인 대의민주주의로서, 예산편성․
심의․집행, 결산 및 회계감사의 과정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서로 견제와 균

형을 이루도록 제도화함으로서 해당 지역 주민에게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규정하

고 있다. 그러나 예산결정과정이 이뤄지는 실제 현장에서는 주민의 공복 및 대리인

인 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주민의 대표자인 지방의원들의 주민을 위한 

2) 주민참여예산제의 구성요소는 대전광역시의 예산참여시민위원회 운영규정에서 발취했음을 밝힙니다.



예산참여주민위원회의 활성화 방안

14

순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주민이 직접 참여해야 할 당위성이 증

대되어 왔다. 지역 주민이 예산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어 오

는 과정과 이에 대한 접근 시각에 따라 주민의 직접참여제도에 대한 분류와 유형

화는 다양하게 이뤄질 수 있다.

<표 2-1> 예산참여의 유형과 주민참여예산제도

     참여유형

구분
정부주도적
예산참여형

관․민 협의적 예산참여형 시민주도적
예산참여형소극적 

협의형
적극적 
협의형

예산결정권한 관료중심 협의에 의한 관료 의사결정 시민중심

의사전달유형 하향적
(정보제공형)

쌍방향
(협의형)

쌍방향
(적극적)

참여도구와 
기제 정보공개 민원방, 

설명회․협의회․공청회 시민예산위원회

참여정도(단계)
형식적 참여단계
(정보제공․상담
․회유)

주민권력 초기단계(협동)
주민권력단계

(권한위임․주민통제)

개념 및 범위 형식적 
참여예산제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자료 : 안완기(2007: 16, 재인용)

먼저 주민이 참여하는“능동성의 유무”에 따라“능동형 참여제도와 수동형 참

여제도”,“시민주도형 참여제도와 정부주도형 참여제도”는 주로 주민총회, 공청

회, 자문위원회, 협의회, 직접민주제(주민발의, 주민투표, 주민소환), 자원봉사 등을, 

후자인“수동형 참여제도와 정부주도형 참여제도”는 정보공개와 서베이 등을 참

여도구로 활용하여 나타난다.

다음으로“참여자의 규모와 정보흐름의 방향”이라는 기준에 따라 분류하면, ① 

개인적 참여투표, 제언, 로비, 청언, 선구운동, 데모 등을 통한 개인적 참여유형,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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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이익집단, 시민위원회 등을 통한 조직적 참여유형, ③ 청문회 관찰, 집담

회, 기록열람, 서베이 등을 통한 개인정보수집 유형, ④ 정보공개, 출판, 회의공개, 

출판, 언론, 통신 등을 통한 정보전파 유형으로 유형화 할 수 있다. 

끝으로,“정부와 시민과의 영향력 관계”나“관․민과의 상호작용”이라는 기준을 

사용하여, 정보제공형, 협의형, 그리고 적극형 등으로 분류하기도 하고, 반응적, 교

호적, 통제적 참여로 유형화 할 수 있다(안완기, 2007: 14-16).

이상에서 소개한 기존의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유형화는 주민참여의 형식과 예

산과정의 특성을 반영하여 체계화한 측면이 있으나, 실제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참여예산제는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의지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제도의 운영에 

대한 의지는 자치법규로 반영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따라서 주민참여예산제

도의 유형화를 연구하는 데 있어 기존연구에서의 유형화도 유용한 점이 있으나, 본 

연구는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어떠한 형식으로든 관련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주민참여예산제를 독립법규형, 

종속법규형, 임의규정형으로 유형화 하고자 한다. 여기서 독립법규형은 주민참여예

산제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인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는 유형으로 많

은부분 행정안전부의“주민참여예산제 표준조례안”의 한 형식을 따르고 있다. 둘

째로 종속법규형은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지고 있는“주민참여(기본)조례” 

중 특정조항을 통하여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도록 한 형태를 말다.3) 마지막으로 

임의규정 유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고는 있으나, 자치법규

에 근거하기 보다는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는 유형을 말하며 일반적

으로“훈령”에 의하여 운영하는 형태를 말한다.

3) 예컨대, 대전광역시의 경우 “주민참여기본조례”의 제8조에서 “예산편성시 주민참여”와 제9조에서 “예

산참여시민위원회” 등을 규정하여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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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규정의 존재형식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의 유형

       유형

내용
독립법규형 종속법규형 임의규정형

규정의 형식 독립된 조례 조례에 종속된 조항 규정 또는 훈령

참여의 수단

-시민참여위원회

-설문조사 참여

-예산연구회

-주민참여예산제 홈페이지

적용의 범위
-결산을 제외한 예산전과정

-예산절감 및 낭비방지에 대한 의견 제시

5.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 현황4)

<표 2>는 2004년부터 2010년 5월말까지 주민참여제도를 채택한 시·군·구의 현

황인데, 시도별로 보면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지방정부가 100%의 채택률을 보

이고 있으며, 다음으로 대구광역시의 지방정부가 75%의 높은 채택률을 나타내고 

있다. 그 다음으로 충청북도(66.6%), 전라북도(57.1%), 대전광역시(40%), 울산광역시

(40%), 강원도(33.3%), 경상북도(30.4%), 경기도(29.0%), 부산광역시(12.5%), 경상남도

(10.0%)의 지방정부 순이다.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의 지방정부가 0%의 채택률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매우 특이한 현상이다. 전반적으로 수도권 지역과 부산․경남 

지역의 자치단체가 낮은 채택률을 나타내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2004년(0.8%)과 2005년(1.3%)은 아주 저조한 채택률을 나타내고 있

어, 이 기간 동안 주민참여제도가 초기 채택 단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2006년에

는 채택률이 6.5%로 증가하고, 2007년에는 채택률이 16%가 되어 절정을 이룬다. 

2007년 이후에 채택률이 2008년 6.9%, 2009년 3.9%, 2010년 0.4%로 급감하고 있다. 

4) 우리나라 시·군·구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고 있는 현황에 관한 자료는 최상한(2010: 101-103)

의 논문을 인용하였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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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는 지방정부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채택과 확산이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증가되기 시작하여 2007년에 절정을 이루고, 그 이후로는 점차 감소하고 있음을 보

여준다. 이러한 현상을 이승종(2004)은 정책 확산의 ‘점감형’이라고 하였다. 점감

형은 확산추세가 증가하다가 일정시점을 넘으면 감소하는 것을 뜻한다. 

<표 2-3> 시도별 기초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제도 채택 현황

시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계 채택률
서울(25) 0 0 0 0 0 0 0 0 0.0
부산(16) 0 0 0 0 1 1 0 2 12.5
대구(8) 0 0 0 2 3 1 0 6 75.0
인천(10) 0 0 0 0 0 0 0 0 0.0
광주(5) 1 0 1 3 0 0 0 5 100.0
대전(5) 0 1 1 0 0 0 0 2 40.0
울산(5) 1 0 1 0 0 0 0 2 40.0
경기(31) 0 1 1 4 0 3 0 9 29.0
강원(18) 0 0 0 4 0 2 0 6 33.3
충북(12) 0 0 1 3 4 0 0 8 66.6
충남(16) 0 0 0 4 0 0 0 4 25.0
전북(14) 0 0 1 3 3 1 0 8 57.1
전남(22) 0 1 8 9 3 1 0 22 100.0
경북(23) 0 0 1 3 2 0 1 7 30.4
경남(20) 0 0 0 2 0 0 0 2 10.0

계(230) 2(0.8) 3(1.3) 15(6.5) 37(16.0) 16(6.9) 9(3.9) 1(0.4) 83(36.0) 36.0

주 : 시도의 괄호는 지방정부의 숫자이며, 연도별 괄호는 채택률(%)

자료 : 최상한(2010: 102)

6. 선행연구의 검토

주민참여예산제가 1980년대 후반에 브라질의 Porto Alegre에서 시행된 후 이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국내외에서 진행되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국내의 연구경

향은 주로 브리질의 Porto Alegre를 중심으로 하는 외국의 사례를 소개하거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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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도입에 대한 필요성 및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 이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 연구, 주민

참여예산제 자체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들에 집중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외국의 연구경향은 브라질의 Porto 

Alegre에서 주민참여예산체를 처음 도입한 후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가를 분석한 연

구(Novy & Leubolt, 2005), 브라질 지방정부의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사례를 분석

한 연구(Wampler, 2007), 유럽 지방정부의 주민참여예산제 도입경향에 대한 연구

(Sintomer et al, 2008), 미국 지방정부의 주민참여예산제를 평가분석한 연구(Ebdon 

& Franklin, 2006; Robbins et al, 2008) 등 다수의 논문을 발견할 수 있다. 

영국의 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DCLG)는 2010년에 8

개 지역(Haringey, Manton, Newcastle, Salford, Southampton NDC, St Helens, 

Salisbury, York)을 선정하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사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것은 학술적인 연구라기보다 프로젝트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 프로젝트를 

실시하게 된 주요 목적은 지방정부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개선방안의 도출과 도입

을 촉진하고, 성공사례의 확산, 주민참여예산제의 비용 대 편익의 극대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DCLG, 2010: 13). 이것은 영국에서 정부차원에서 주민

참여예산제를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확산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우리

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하겠다.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한 기존 국내외의 연구는 외국사례의 소개 및 시사점, 국내 

운영사례의 실태와 개선방안 등에 집중되어 왔다. 기존의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사례연구는 같은 시기에 이제도를 도입한 다른 자치단체들을 서로 비교하는 소위 

문화횡단적 접근방법이 많이 사용되었다. 물론, 우리나라에 2003년에서야 주민참여

예산제가 처음 도입되어 그 역사가 일천함으로 인해 문화종단적 접근방법을 통하

여 연구를 진행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주민참여

예산제의 시행의 경험도 어느 정도 축적되었으므로 이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는 연구가 활성화되

면 제도적 정착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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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우리나라의 대표적 사례: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5) 

1. 주민참여예산 추진경과 및 특징

  서울시에서 주민참여예산에 관한 논의는 2010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서울시 집

행부와 서울시의회와의 내부적인 논의로 시작하여, 5월 22일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ㆍ공표라는 일련의 진행 과정으로 공식화 되어 추진되었다.

  2012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도입과정 특징은 조례제정 과정에서 그 의미를 찾

을 수 있다.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도입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한 2012년 1월

부터 5월 2일 조례 발의의 약 5개월 동안 주민참여예산 관련 전문가들과의 방문면

담, 서울시 시민사회단체와의 워크숍 및 간담회 등의 과정에서 논의되고 고민되었

던 부분들이 조례에 충실하게 담겨있는 점을 특징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서울시 집행부와 의회가 적극적으로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 등과 소통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의 가치와 원칙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조례에 반영하였다고 평

가할 수 있다.

2.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의 운영 현황

  2012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기본절차는 크게 3단계로 구분되는데, 첫 번

째 단계는 주민의견수렴단계이며, 두 번째 단계는 위원회심의단계이며, 세 번째 단

계는 예산안반영단계이다. 주민의견수렴단계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지역회의와 인

터넷 등 직접의견 수렴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모이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

의 준비를 위해서 서울시와 자치구의 주민제안 사업에 대한 행정적인 검토 의견을 

요청하고, 이 검토의견을 기반하여 각 분과위원회별 심의 및 전체회의 상정사업이 

선정되게 된다.

5)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한 우리나라의 사례는 좋은예산센터(2013)의 “행복바이러스, 주민참여예산” 보고

서에서 소개된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하였음을 밝힙니다.



예산참여주민위원회의 활성화 방안

20

  각 분과위원회별 심의 및 전체회의 상정사업 선정에 앞서서 각 위원들이 거주지

를 바탕으로 자치구별 제안 사업들에 대해서 자치구 공무원들과 논의하는 과정이 

추가된다. 위원회심의단계에 앞서서 주민의견수렴단계에서 제안사업들을 심의하는 

과정은 우선순위 사업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참여예산 한마

당 개최에서 우선순위를 논의하기 이전에 행정적인 검토와 위원들의 자치구별 검

토 및 분과위원회 검토에서 제안 사업 중에서 부적정한 사업들을 선정하여 이 사

업들을 제외하고 참여예산 한마당에서 제안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림 2-1] 2013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운영 기본절차

자료: 좋은예산센터(201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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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시민공모 위원 비영리민간단체 추천 위원

모집위원 150명 25명 이내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기준

가. 서울특별시 주소를 두고 있는 자

나. 시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자

다.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ㆍ직원

라. 초중등교육법」과「고등교육법」상의 시소재 
학교 재학생과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

공고일 현재 기준

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등록)에 따라 주무
부처 또는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공익단체로서 
서울특별시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단체가 추천
하는 1명(단체별 1명)

위원후보자

선정방법

응모한 시민들 중 무작위 추첨

(지역별, 성별, 연령별 고려)

단체에서 추천한 자들 중 무작위 추첨

(분야별, 성별, 사회적약자 등 고려)

  참여예산 한마당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최종심의 및 우선순위가 결정되어, 

2012년 주민제안사업 사업으로 서울시 집행부에 통보된다. 예산안반영단계는 2013

년 예산안 설명을 거쳐서 시의회에 예산안 및 참여예산위원회 의견이 제출되는 형

식으로 마무리 된다. 여기에서도 참여예산 한마당과 총회 개최가 동시에 이루어지

는 방식으로 총회가 추가되었는데, 그 이유는 서울시 시장에게 총회에서 2013년 예

산안에서 주민제안사업을 제출하기 이전에 위원들 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하고 위원

장의 주재로 참여예산 한마당에서 우선순위가 결정되어 선정된 사업들을 확정하기 

위해서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서울시의회에 예산안 및 참여예산위원회 의견이 

제출되고, 서울시의회에 예산안 심사를 거쳐서 확정되게 된다.

3.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구성과 역할

  1) 위원회구성의 특징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모집인원 및 신청자격은 추첨에 의한 175명의 위촉

과 서울시, 시의회, 25개 자치구의 추천에 의한 75명이 추가되어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위원회는 총 250명으로 구성된다. 전체적으로 2012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위원

회 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 2-4> 2012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모집인원 및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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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에 의한 75명 위촉 추첨에 의한 150명 위촉 추첨을 거친 단체 추천 각 1명

추천 주제 인원 대상 인원 대상 인원

서울시
25명

(남 12/여 13)

시민

(총 1664명응모)

25개 자치구

당 6명씩(성별 
5:5, 연령 
3분위

할당)

시민사회단체

(58개 단체응모)

21명

(남 10/여 11)

시의회
25명

(남 20/여 5)
사회적 약자

시민사회단체

(7개 단체응모)

노인 1

장애인 1

다문화 1

한부모 1

25개

자치구

25명

(남 22/여 3)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구성ㆍ운영을 살펴보면, 구성인원은 15명 이내로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예산관련 전문가 4명은 서울시 및 서울시 참여예산 네트워

크(서울시 주민참여예산 도입 및 조례안 작성에 참여한 28개 단체로 구성) 1/2씩 

추천하고, 시민단체 5명은 서울시 참여예산 네트워크가 추천하고, 서울시의원 1명

은 서울시의회 추천 의원으로 결정하고, 서울시 공무원 4명은 예산담당관 담당팀장

/행정과 행정협력팀장/시민소통담당관 홍보협력팀장/자치구 예산담당과장이 참여하

고, 참여예산위원회 1명은 참여예산위원회 추천자로 구성하게 된다.

<표 2-5> 2012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권한은“주민은 누구나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조례

가 정한 범위에서 시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것에서 출

발한다고 볼 수 있으며, 주민의견수렴 결과에 대해서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① 중장기 예산편성 

및 대규모 투자사업 예산에 대한 의견제출, ②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현

장방문·공청회·토론회 등의 개최, ③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제출, ④ 지역회의 및 

시민이 제안한 주민의견 사업을 분과위원회에 심사 부의, ⑤ 주민 및 지역회의· 

분과위원회의 의견 심의ㆍ조정ㆍ결정, ⑥ 총회ㆍ분과위원회 개최, ⑦ 예산편성안에 

대한 조정 의견 제시, ⑧ 결산에 대한 설명회 참여, ⑨ 위원회의 사업에 대한 평가, 

⑩ 그 밖의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으로 기능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폭넓은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서울시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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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위원수 소관 실ㆍ국 공무원 간사

경제산업 93 경제진흥실/정보화기획단/기획조정실/교육협력국 경제정책과장

환경공원 30 공원녹지국/기후환경본주/한강사업본부 공원녹지정책과장

문화체육 32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정책과장

여성보육 30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보건복지 50 복지건강실 복지정책과장

건설교통 32 도시안전실/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장

도시주택 37 주택정책실/도시계획국 주택정책과장

운영위원회 29
상기의 모든 실ㆍ국ㆍ과 시민 21명 포함

(시민 21명은 7개 분과 위원장/부위원장/간사로 구성)
예산과장

참여예산의 주요 권한은 500억 예산 범위 내에서 주민제안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

는 것에 집중되고 있다.

  250명의 주민참여예산위원은 운영위원회 분과를 제외하고 7개 분과에 개인의 희

망 지원 순서에 따라 배정되었으며, 2012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7개 분과 

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 2-6> 2012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7개 분과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구성

  2) 2013년도 예산반영 현황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은 2012년 6월25일부터 20일 동안 사업내용/예상되는 사업비

/사업 효과를 중심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제안을 받았는데, 제안한 시민이 

사업비를 추정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추후 공무원이 사업비를 재산 정하

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주민의견과 사업제안은 자신이 주요하게 활동하는 

자치구에 해당하는 사업과 서울시 광역 단위로 시행되어야 하는 사업을 구분하여 

취합되었다. 이렇게 취합된 주민의견과 사업제안은 7~8월 분과위원회의 검토를 거

쳐서 총 240개 사업으로 대략적인 예산 규모는 1,000억 원으로 총회에 상정하게 된

다. 실질적으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에서 주민의견과 사업제안에 배분된 예산금액

은 500억 원이지만, 9월 1일 진행된‘참여예산 한마당’의 형식의 총회에서 참여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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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위원이 제안된 240개 주민의견과 사업제안에서 30%에 해당하는 72표를 선호도에 

따라 사업 당 1표씩 투표하는 방식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하였다.

  아울러,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주도로 2012년 서울시 분야별 예산 관련 

교육 및 워크숍을 진행하고, 각 분과위원회 위원의 의견과 입장을 정리하는 기회를 

가졌으며, 2013년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토론회와 설명회가 진행되었다.

  3)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 행정의 지원 

  서울시 집행부는 주민참여예산 관련 교육, 회의, 워크숍, 간담회 등의 직ㆍ간접적

인 지원에 있어서 적극성을 가지고 있으며,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운영위원회나 주민

참여예산지원협의회의 필요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진행되는 교육, 회의, 워크숍, 간

담회 등에도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편이다. 하지만 직ㆍ간접적인 지원의 형

태가 대부분 공간의 제공이기 때문에 서울시 집행부의 일정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

용이 가능한 문제가 있으며, 자율적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정산을 공무원 법인카

드로만 한정하여 다양한 교육 모임, 워크숍, 세미나 등의 진행에 융통성이 없는 상

황이다.

4.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 의견수렴 방법

  서울시의 주민의견 수렴은“① 온라인을 통한 제안사업 신청 ② 방문 및 우편을 

통한 제안사업 신청 ③ 자치구별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한 제안사업 신청”등 

크게 3가지 통로를 통해서 의견이 수렴된다.

  서울시의 주민의견 수렴의 3가지 경로 중에서 ‘③ 자치구별 주민참여예산위원

회를 통한 제안사업 신청’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주민참여예산 운영과 진행의 

불균형이 반영되어 자치구별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와 자치구 주민참

여예산위원회가 미설치된 경우 간에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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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미설치

Ÿ 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주민의견 수렴

- 서울시는 별도의 지역회의를 설치하지 않고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서울시 지역회의
로 간주하므로 자치구 참여예산위원회는 자치
구 조례의 방법과 절차에 따라 주민의견 수렴

Ÿ 시 제출 주민제안사업 선정기준

- 단 년도 사업에 한함

- 제안사업이 시비보조사업의 경우 구비부담
액은 총사업비에서 제외

Ÿ 주민제안사업 제출

- 자치구 참여예산위원회는 수렴된 주민의견
을 자치구 조례가 정하는 절차에 의거 서울시
에 제안할 사업을 선정

Ÿ 올해에 한해 제출 가능

- 2013년도부터는 일반주민이 참여하는 회의
라 하더라도 제출불가

Ÿ 주민의견 수렴 및 제출

- 자치구 참여예산조례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
에 따라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회의 등을 개
최하여 주민의견 수렴

- 서울시에 제안할 사업을 선정하여 작성 제출

Ÿ 서울시 제출 주민제안사업 선정기준은 위
원회 설치 자치구와 동일

[그림 2-2] 2012년 서울시 주민의견 수렴 처리절차

<표 2-7> 자치구 주민차여예산 위원회 설치 여부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의 차이점

5. 교육 및 홍보

  2012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기본절차에 나온 예산학교 운영 계획을 살

펴보면, 예산학교의 운영방향은 “참여예산위원 후보자, 일반시민에게 서울시 재정 

및 예산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국내외 사례 등에 대한 학습기회를 제공하여 참

여예산제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의무적 참여대상은 

참여예산위원회 공모위원 선정자 150명이며, 자유참가는 참여예산위원 신청 희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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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일반시민 희망자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교육과정은 6시간으로 3시간씩 2일

로 구성되며, 참가자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평일 주간반 14:00~17:00 운영 되었고, 

평일 야간반 19:00~22:00 운영되었고, 주말반(토요일) 10:00~13:00 운영되었다.

  교육프로그램은 주민참여예산제도 소개 및 국내외 도시의 운영사례, 서울시 재정

여건/예산현황/예산편성 및 집행절차,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과 주민의견 

제안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 운영 실습으로 계획되었다. 서울시 예산학교는 2012년 

6월 26일~7월 7일로 조례의 제정 및 공포와 이후 일정들의 영향으로 늦게 시작되

었으며, 서울시가 향후 계획하고 있는 예산학교 발전방향은 “2012년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예산학교 프로그램 표준안을 개발하여 자치구에 보급하고, 서울시 예산학

교에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위원도 수강 가능하도록 하고, 자치구 예산학교 수료자도 

서울시 예산학교 수료로 간주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주민참 여예산 관련 홍보는 언론사 보도자료와 인터넷(서울시 관련) 및 서울시 

각종 행사(정책박람회 등)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언론사 보도자료의 경우에는 서

울시 주민참여예산이 가진 파급력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언론사의 관심을 받는 편

이다. 인터넷(서울시 관련) 및 서울시 각종 행사(정책박람회 등)를 활용한 홍보는 

비교적 시민에게 주민참여예산 관련 이해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제3절 해외의 대표적 사례: 독일리히텐베르그를 중심으로6) 

1. 리히텐베르그(Lichtenberg) 현황

  베를린시는 12개의 시로 구성되어 있는데, 리히텐베르그는 그 중 북동부에 위치

한 자치도시(borough)로, 우리나라의 행정체계와 견주면 구와 비슷한 행정적 지위

를 갖고 있다. 인구는 2009년 현재 25만 2천 명 정도이며, 넓이는 약 52,206 이다. 

인구밀도는 1㎢당 4,800명가량이다. 리히텐베르그는 다시 13개의 구역(district)으로 

6)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한 해외사례로서 독일 리히텐베르크의 사례는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2011)의 “주민

참여예산 현장 보고서 및 토론회” 자료에서 소개된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하였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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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되어 있다. 2008년 이전에는 5개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었으나, 주민 참여 활성

화를 위해서는 주민들의 구체적 이해가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구역을 더

욱 세분화하여 13개로 구분하였다. 

[그림 2-3] 리히텐베르그 위치 및 리히텐베르그 13개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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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리히텐베르그 전체예산 규모는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사업예

산이 5억6천만 유로이다. 독일의 경우 사회복지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대

부분의 예산은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사업들에 지출된다. 즉, 대부분의 예산은 리

히텐베르그에서 자체적으로 그 쓰임새를 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정해진 명

목예산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리히텐베르그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명목예산은 전체 사업예산의 94%에 이른다. 나머지 6% 정도가 리히텐베르그에서 

자체적으로 그 쓰임새를 정할 수 있는 예산이다. 이 자율적으로 쓰임새를 정할 수 

있는 예산이 참여예산을 통해 사용처가 정해진다(2011년 참여예산을 통해 정해진 

예산의 규모는 3천2백만 유로). 

  리히텐베르그의 참여예산은 현 시장인 크리스티나 엠리크(Christina Emmrich)가 

도입하였다. 엠리크 시장은 2006년 선거를 통해 재선되었는데, 좌파정당인 LINKS 

소속이다. 그리고 시의회도 좌파정당인 LINKS가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다. 2006년 

선거를 통해 전체 55명의 의석 중 23명이 LINKS 소속이다. 그리고 사회민주당(SPD)

이 17석으로 두 번째로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그 외 기독교민주당연합(CDU)

이 5석으로 소수 정당으로 분류된다.7) 

2. 참여예산 도입배경 및 과정

  리히텐베르그의 참여예산은 2005년부터 시행되었다. 물론, 우리나라처럼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기반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외국의 다른 대부분 사례에서

와 같이 자치단체장의 정치 정책적 의지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즉, 자치단체장의 

고유한 권한인 예산편성권을 주민들과 공유 또는 주민들에게 이양하고자 하는 정

치적 의지가 정책적으로 실현되는 형태인 것이다. 리히텐베르그의 참여예산 역시 

선거를 통해 집권한 크리스티나 엠리크 시장의 주민참여에 대한 확고한 의지에 의

7) 전국적으로는 메르켈 총리가 소속된 기독교민주당연합이 다수 집권당이라는 상황과 달리 구동독 지역

인 리히텐베르그는 전국적으로 소수정당에 불과한 좌파정당인 LINKS가 시장과 의회 다수당을 점하고 

있다. 그 외에도 좌파 또는 진보정당이라 부를 수 있는 사민당(SPD)이 두 번째로 많은 의석을 차지하

고 있으며, 녹색당 또한 3석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우파 또는 보수정당으로 분류할 수 있는 

기독교민주당연합(CDU)은 5석으로 소수정당의 지위에 머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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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도입되었고 2010년까지 6년째 실행되고 있다.  

  리히텐베르그의 참여예산은 예산 그 자체에 대한 투명성과 효율성 등을 강조하

기보다는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들에게 권한을 이양하고자 하는 직접 민주주의 또

는 참여 민주주의적 요소를 오히려 더욱 강조한다. 따라서 참여예산은 리히텐베르

그의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다만, 참여예산은 재

정과 예산의 결정권을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도입되었다. 

  

3. 참여예산의 작동체계

1) 주민들의 참여 및 결정 방법

  주민들이 예산편성에 자신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안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이다. 하나는 인터넷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

는 구역회의에 참여하여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우편으로 언제든지 자신의 의견을 참여예산 과정에 전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참여에는 연령, 성, 인종, 경제적 지위 등에 상관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

는 리히텐베르그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참여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8).

  첫째, 리히텐베르그의 웹 사이트(www.buergehaushalt-lichtenberg.de)에는 참여예

산과 관련한 모든 정보들이 올라와 있다. 그리고 이런 정보들에 기초해 인터넷을 

통해 누구라도 자신의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해 제출된 제안들에 대

한 토론은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는데, 각 제안에 대해 댓글을 다는 등의 형태로 

누구나 이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진행된 인터넷에서의 제안과 토론은 같

은 해 9월1일부터 16일까지 인터넷에서의 투표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한 후, 이 중 

1위부터 10위까지의 우선순위로 선출된 제안들을 추출한다. 투표는 참여자 각자가 

5개의 스티커를 발부 받아 자신이 선호하는 제안에 대해 다섯 개 모두 또는 분산

8) 현재 리히텐베르그에는 전체 인구 중 외국인이 약 10% 정도 거주하고 있다. 외국인 중 대부분은 러시

아인이고, 다음으로 베트남인이 많이 거주한다. 러시아인이 약 8,000명, 베트남인이 약 4,000명 가량

이다. 따라서 참여예산과 관련하여 러시아어와 베트남어로 작성된 설명자료도 비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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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투표할 수 있다. 이 과정을 통해 선정된 10개의 제안은 최종적으로 시의회에 

제출된다. 인터넷 투표는 인터넷을 통한 주민제안에 대해서만 실시하지 않는다. 그 

외에 건설투자(construction investment) 우선순위 선정을 위해 별도로 하나의 스티

커를 사용할 수 있고, 예산 절감의 우선순위 선정을 위해 또 하나의 스티커를 사용

하여 투표할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한 주민의 제안은 고유번호를 부여받고, 이를 통

해 제안자는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제안이 현재 어떤 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지 

즉시 알 수 있다. 자신의 제안이 현재 논의 중에 있는지, 다른 주민들 또는 시의회

로부터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평가작업의 과정에 있는지, 또는 시의회에서 채택 

또는 부결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모든 주민들의 제안이 처리되는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은 자신들의 제안이 공식적으로 

중요한 의제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13개의 각 구역에서는 통상적으로 4월부터 7월까지 시 예산의 쓰임새와 그

에 관한 주민제안을 토론하고 제안하기 위한 모임을 갖는다. 모임 장소는 주민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학교나 교회 등의 장소에서 주로 개최된다. 구역의 전체 모임은 

1년에 한 번 열린다. 하지만, 구역이 넓고 교통이 불편해 한꺼번에 주민들이 모두 

모이기 힘든 경우에는 동일 구역 내에서도 나누어서 2회의 모임을 갖기도 한다. 구

역회의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수는 시기와 구역에 따라 다양하지만, 평균 100여명 

정도가 참여한다. 이렇게 한 번의 모임을 통해 다양한 주제의 토론과 제안이 이루

어지면, 각 주제별로 소모임을 나누어 소모임별로 심화된 토론을 수차례 진행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모아진 구역별 주민들의 제안은 같은 해 9월(2010년의 경우 9

월16일)에 일반 주민들이 참여하는 투표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한 후, 각 구역별로 

상위 5가지 제안을 추출한다. 투표는 보통 개방된 장소에서 하루 종일 이루어지며, 

이 투표에 참여하는 자격은 제한되지 않는다.9) 2008년까지는 구역회의에서 참여자

들이 토론을 통해 제안된 내용 중 5개의 우선순위을 결정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2009년부터는 구역회의에서는 토론과 제안만 하고 5개의 우선순위를 앞서 설명한 

9) 구역별 투표가 개방된 장소에서 진행될 경우, 다른 구역에 거주하는 사람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문

제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투표관리를 담당하는 자원봉사자들이 해당 주민이 소속되어 있는 

구역의 투표장소를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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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를 통해 결정하고 있다. 이는 구역별 5개의 우선순위 사업을 결정하는 데 있어 

보다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이다. 이 투표에서는 크게 3가지 주제

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해당 구역에서 제안된 사업내용의 우선순위, 

건설투자(construction investment)의 우선순위, 예산을 절감해야 할 사업의 우선순

위가 그것이다. 각 구역의 주민제안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투표는 투표에 참

여하는 1인당 5장의 스티커를 자원봉사자에게서 받아, 자신이 원하는 우선적 예산

사용처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10) 

  셋째, 우편을 통한 제안은 일년 내내 가능하다. 이는 주민들이 갑자기 생각난 아

이디어를 잊기 전에 시에 제안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우편 제안 중 4월1일 이전

에 시에 도착한 제안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각 구역의 문제에 조응하는 제안

의 경우, 구역회의에 이관되어 구역회의에서 나온 제안과 함께 경쟁하여 우선순위

를 정하도록 조치된다. 그러나 그 문제가 특정 구역의 문제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

라 구 전체 차원의 것이라면, 인터넷 주민참여의 영역으로 이관되어, 10개의 우선

순위를 선정하는 투표 대상으로 조치된다. 이는 우편제안의 경우에도, 주민들로부

터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한 것이고, 인터넷이나 구역회의를 통해 다른 주민들의 

지지를 얻게 되면 높은 우선순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2) 최종결정 방식

  이런 과정을 통해 주민들에 의해 제안되고 최종적으로 선택된 예산의 우선순위

는 각 구역별 5개씩 13개 구역 총 65개와 인터넷을 통해 결정된 10개를 합하여, 총 

75개가 된다. 하지만, 75개의 제안 모두가 최종적으로 2년 후의 예산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일차적으로 리히텐베르그가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예

산의 규모와 관계가 있다.11) 

10) 참여자는 5장의 스티커를 모두 한 가지에 몰아서 부착할 수 있고, 여러 개로 분산해서 부착할 수도 

있다. 이 중 최소한 25개 이상의 스티커가 부착되어야 최종 5개의 우선순위에 포함될 자격을 갖는

다. 그 외 건설투자 우선순위 등의 투표는 투표에 참여하는 주민이 각각의 주제에 대해 한 장의 스티

커를 별도로 제공받아 자신이 원하는 항목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11) 이 75개의 제안이 전체 사업예산 6%(2011년 예산의 경우, 3천2백만 유로) 안에서 실현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 제안들에 대해 지역별 형평성이나 성별 영향 등을 감안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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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에서는 각 위원회별로 주민들이 결정한 75개의 의견을 분할하여 최종적인 

심의를 하는데, 그 전에 전체 주민들에게 그 타당성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시장은 75개의 최종 제안이 채택되면, 각 구역별로 전체 인구의 10%를 무

작위로 추출하여 주민들이 제안한 것들에 대해 설문조사를 통해 다시 한번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다. 이는 최종적으로 추출된 75개의 제안이 특정 이익집단이 조직적

으로 참여하여 전체 주민의 의사를 왜곡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이다.

  이 시기에 무작위로 추출된 주민들은 주민들이 제안했던 모든 제안들을 설문지

에서 확인하고 다시 한번 자신들이 원하는 제안들에 대해 선택한다. 하지만, 설문

지 상의 보기에 언급되는 제안들은 단지 75개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 75개에 포함

되지 않은 제안들도 모두 설문지에 표기된다. 이를 통해 최종결정된 75개 제안의 

적절성 여부를 전체 주민들에게 다시 한번 검증한다. 즉, 1구역 거주하는 주민 중 

설문지 조사대상으로 추출된 주민은 인터넷에서 제안된 모든 제안과 자기 구역(1구

역)에서 제안된 모든 제안들을 볼 수 있고, 이 중 자신이 원하는 예산지출 항목을 

선택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 모든 절차를 참조하여 의회에서 채택과 불채

택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그렇다고 의회에서 이 결정을 자기들 마음대로 하

는 것은 아니다. 의회가 최종 결정권을 갖는 대신, 의원들은 채택되었거나 채택되

지 않은 모든 제안들에 대해 그 명확한 이유를 최초 제안자 또는 제안 그룹에 설

명할 의무를 지닌다. 이를 통해 주민들은 자신들의 제안이 채택되었거나 그렇지 않

은 이유를 의회로부터 공식적으로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이는 자신의 제안

이 채택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제안이 충분히 토의되고 검토되었음을 주민들에

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는 주민들의 참여가 결코 가볍게 처리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참여주민들의 권한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배려 장치라 

할 수 있다. 

도 있다. 따라서 최종적인 예산에의 채택 여부는 이러한 문제 등을 감안하여 리히텐베르그 지방의회에

서 최종적으로 심의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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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예산반영

  2010년에 이루어진 주민들의 제안과 결정 등 참여와 의회의 최종결정은 그 2년 

후인 2012 예산편성에 반영된다. 행정과 주민, 그리고 의회가 참여해서 결정한 것

이기에 예산편성 과정이나 의회 심의에서 거부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

다. 이러한 과정이 다음 해가 아닌 2년 후 예산편성을 위한 과정인 이유는 그만큼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제안과 토의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서이다. 즉, 주민들은 거의 

1년 내내 예산이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토론하고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한다. 그

만큼 심도 깊은 제안과 결정 과정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림 2-4] 리히텐베르그 참여예산 진행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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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1년의 과정을 거치면, 결정된 예산제안의 내용들은 집행부로 보내지고,  

공무원들은 결정된 내용들에 필요한 예산을 계산하여 책정한 후 이를 예산편성안

에 반영한다. 2010년에 이루어진 위의 과정들은 모두 2012년 예산편성안에 반영하

기 위한 것이고, 2011년에 공무원들은 결정된 제안들에 필요한 예산을 책정하여 

2012년 예산편성안에 반영한다.

  리히텐베르그의 전체 사업예산 중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예산은 6%에 불과

하다. 나머지 예산은 법령으로 그 쓰임새가 정해져 있다. 참여예산을 통해 주민들

이 제안하고 채택될 수 있는 예산은 바로 이 6%에 한정되어 있다. 2011년 예산의 

경우, 참여예산을 위해 할당된 전체 예산 규모는 3천2백만 유로(약 4백8십억원, 1유

로=1,500원 기준)이다. 참여예산 과정에 대한 참여 중 구역회의에 참여하는 주민의 

수는 지난 몇 년간 크게 변하지 않았다. 구역별로 평균 100명 정도의 주민들이 구

역회의에 참여하는데, 이들은 지역문제에 관심이 많은 주민들이기 때문에 그 수에 

큰 변화가 없다. 

연도1) 2007 2008 2009 2010 2011

참여 주민 수 4,048 4,140 4,150 5,794 8,130
전체 제안 건수 367 182 378 232 241
채택된 건수 43 35 31 68 75
의회를 통과한 
최종 결정 건수

39 29 27 65 70

주: 1) 연도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한 해가 아니라, 예산 연도를 기준으로 함. 

리히텐베르그에서는 주민들이 2년 후의 예산 연도를 편성하는 데에 참여함

<표 2-8> 주민참여 현황

  4) 평가

  리히텐베르그의 참여예산과 관련하여 중요한 한 가지 과정은 주민들이 직접 참

여한 평가 워크숍이다. 2010년의 경우, 주민들이 참여하여 예산지출 사업내용을 제

안하고 각종 투표를 통해 75개의 안건을 확정한 후, 11월에 평가 워크숍을 개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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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물론,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전에 이 과정이 이루어지며, 이 평가 워크

숍은 주민들의 참여와 투표를 통한 결정의 과정에 대한 평가를 주민들이 직접 수

행하는 것이다.

  이 평가 워크숍에는 주민과 시장 및 집행부, 정당 및 의원들이 모두 초대된다. 

이는 누구나 원하면 이 워크숍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곳에서는 지난 1년

간의 참여예산 과정을 평가하는 토론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평가 워크숍 이후에는 

그 결과를 처리하기 위한 위원회가 구성된다. 이 위원회에는 시장과 각 영역(노인, 

청소년, 여성, 이주민 등)을 대표하는 주민대표들, 정당별 1인의 대표자(총 5인), 행

정 공무원 1인으로 구성된다. 

  각 영역의 주민대표들은 평가 워크숍을 통해 새롭게 조직된 영역별 대표가 아니

라, 기존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다양한 모임의 대표들이다. 이들은 위원회 처리결

과를 반드시 자신이 대표하는 주민모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들이 모여서 평

가결과를 정리하고 처리하여 집행부에 그 결과를 보내면, 집행부는 그 결과를 반영

하여 다음 연도 참여예산 운영 과정에 이를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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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현황 분석 

제1절 주민참여예산제의 개요

1. 대전시 주민참여예산제의 개요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2006년 11월에 제정된 주민참여기본조례 제8조

의 예산편성의 주민참여 규정에 기초하고 있는데, 시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시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계획을 매년 수

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게 하였다.

주민참여기본조례 제9조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위한 심의사항을 처리

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예산참여시민위원회(제4기부터는 예산참여주민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산참여시민위원회의 심의 대상 또는 활동 영역은 예

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수렴, 예산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과 예산편성과정에 참여

하여 예산안에 대한 의견 제출, 예산정책토론회 개최 등 시민의 의견수렴 활동, 시

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설명․홍보활동 등으로 설정하고 있다. 예산참여시민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0인 이상 7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위원 선임은 대전

광역시의회, 자치구청장 및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대전지역에 소재하

는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와 예산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

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다(제4기 부터는 일부 공모방식 병행). 예산참여시민

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예산참여시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주민참여기본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산참여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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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예산참여시민위원회 운영규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설계되어 있다. 예산참여시민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

를 두며, 시의 각 실․국․본부․관, 사업소는 분과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분

과위원회의 회의 소집은 시장 또는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참여하는 선임 실․국장이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분과위원회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분과별 예산편성 방향

에 대한 의견 수렴, 분과별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2. 대전시 주민참여예산제의 추진 내용

전술한바와 같이, 2007년 6월에 제1기 예산참여시민위원 58명을 위촉하여 출범한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2014년 현재 약 7년 동안 예산참여주민위원회를 

기준으로 4기에 걸쳐 끊임없이 운영해 오고 있다(<표 3-1> 참조). 예산참여주민위원

회는“①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수렴, ②예산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과 예산안에 

대한 의견 제출, ③예산정책토론회 개최 등 시민의 의견수렴 활동, ④시민대상교육․
설명․홍보활동”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예산참여주민위원회는 8개의 분과위원

회를 운영하고 있으며([그림 3-1] 참조), 예산위원회를 대신하여 ①긴급히 결정해야 

하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설명회․토론회․공청회 없이 진행되는 회의에서 

심의되는 일반적인 안건을 다루기 위하여“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대전시 예산참여주민위원회는“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활성화 방안”등을 

강구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연구회를 운영하고 있으며,“주민참여예산학교(예산

의 이해, 주민참여예산제도 및 운영사항, 토론 및 회의기법․성인지예산제도 이해)”

를 매년 4회이상 개최하여 주민들이 시의 예산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또

한, 매년 6월에서 7월사이 약 50일간에 동안 예산편성에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밖에도 시민공청회(예산개요, 

설문조사 및 분과위원회 의견수렴 결과), 예산참여주민위원회[소통마당], 그리고 주

요 정책사업 현장 견학 등을 운영하고 있다. 참고로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일정을 보면, <표 3-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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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추진사황

구       분 내              용 일    정

조 례 제 정
 • 대전광역시 주민참여기본조례 제정

   (전문 13조문 중 2조문)
‘06. 11. 10

(1기)시민위원 위촉 
및  전 체 회 의

 • 대전광역시 예산참여시민위원회 구성(1기:58명)

 • 운영규정 제정, 예산실무교육
‘07.  6. 20

홈페이지 구축
 • 주민참여예산제 전용홈페이지 구축

   (http://ppbudget.metro.daejeon.kr)
'07.  7. 23

예 산 참 여

운 영 위 원 회

 • 위원장, 부위원장, 분과위원장 구성

 •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운영방향 및 의견조정

‘07.  8. 14

(분기별 1회)
주 민 참 여

예 산 연 구 회 
 • 주민참여예산 활성화를 위한 예산연구회 구성운영

‘08.  4. 30

(분기별 1회)
위원회 운영규정

개 정

 • 조직개편으로 인한 분과위원회 구성 조성

 • 분과위원회 개최횟수 확대(1회⟶2회)

‘08.  7. 30

‘09.  2. 19

(2기)시민위원 위촉 
및  전 체 회 의

 • 대전광역시 예산참여시민위원회 구성(2기:68명)

 • 예산실무교육, 운영규정 개정
‘09.  7. 29

(3기)시민위원 위촉 
및  전 체 회 의

 • 대전광역시 예산참여시민위원회 구성(3기:69명)

 • 위원장, 부위원장, 분과위원장 선출
‘11.  7. 14

위원회 운영규정

개 정

 • 위원구성에 있어 공개모집 신설

 • 조직개편으로 인한 분과위원회 명칭 변경
‘13. 2. 20

(4기)주민위원 위촉 
및  전 체 회 의

 • 대전광역시 예산참여주민위원회 구성(4기:70명)

 • 위원장, 부위원장, 분과위원장 선출
‘13.  7. 11

시 민 공 청 회  • 2014년 예산편성을 위한 시민 의견수렴 ‘13. 10.  2

전 체 회 의
 • 2014년 예산편성내역 설명회 

 • 2014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심의의결
‘13. 2. 20

예 산 학 교
 • 주민참여예산제 이해 및 활성화 방안

 • 민간단체에 보조금 지급 실행
‘13.  6. 20

전 체 회 의

및 분과위원회

 • 상반기 운영결과 및 하반기 운영계획 심의

 • 8개분과, 1차~2차 분과위원회 개최

‘13. 5.24~31

‘13. 7. 11

분 과 위 원 회  • 경제산업분과 등 3차 분과위원회별 개최
‘13. 9. 2

 ~ 9. 13
운 영 위 원 회

예 산 연 구 회

 • 전체회의 대신하는 일반적인 안건 심의(3회)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한 과제 발굴(2회)

2월,8월,12월

9월,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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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대전광역시 참여예산주민위원회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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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2014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일정

구     분 주  요  내  용 예정일 비 고

예산참여
주민위원회 
전체회의

(2회)

○ 1차 위원회

․2014년 예산편성내역 설명

․예산참여주민위원회 운영계획 

‘14. 2. 20(목)

○ 2차 위원회

․예산교육 및 분과위원회 운영계획 

․상반기 운영결과보고 및 하반기 운영계획

‘14. 7. 11(금)

분야별 
분과위원회
(2회∼4회)

○ 구  성 : 경제산업 등 8개 분과위원회

○ 기  능

․분과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수렴

․분과별 사업에 대한 우선투자순위 조정

․민간이전사업 및 행사축제성 예산 심의·평가 등

‘14. 7. 11(목)

‘14. 9월

1차

2차

수시

운영위원회
(4회)

○ 구  성 : 10인(위원장, 부위원장, 분과위원장)

○ 기  능 : 예산위원회를 대신하는 다음 사항

․설명회, 토론회, 공청회 없이 진행되는 회의에서 

심의되는 일반적인 안건

․기타, 위원장이 결정하는 사안 등

‘14. 2. 7(금)

‘14. 4. 24(목)

‘14. 8. 28(목)

‘14. 12 11(목)

예산연구회
(4회)

○ 구  성 :10인(전문분야, 시민단체, 공무원 등)

○ 기  능 

․주민참여 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주민참여 예산제의 운영에 따른 활성화 등

‘14. 2. 27(목)

‘14. 6. 19(목)

‘14. 8.21(목)

‘14. 12. 4(목)

주민참여
예산학교

(2회)

○ 사업시행 : 대전시민대학 프로그램 연계

○ 내    용

․예산의 이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사항 

․토론 및 회의기법, 외국의 사례 등

‘14. 6. 11(수)~12(목)

‘14. 6. 25(수)~26(목)

‘14. 11. 12(수)~13(목)

‘14. 11. 26(수)~27(목)

1차

2차

3차

4차

설문조사
(1회)

○ 설문방법 : 시 홈페이지 게재 및 민원실 비치

※설문응답인원 목표 : 2,000명 내외

○ 조사문항 : 우선투자대상, 성인지예산 등 18개 문항

‘14. 6. 1

~ 7. 20
50일간

시민공청회
(1회)

○ 진행구성 : 사회자, 주제발표 1인, 토론자 8인

○ 내    용

․발제 : 2014년 재정전망, 투자방향

․토론 : 발제에 대한 토론 및 건의 등

‘14. 10. 8(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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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실태

1. 예산참여주민위원 구성의 특성

대전광역시 주민참여기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참여시민위원회는 2년의 

임기로 제1기에는 58명, 제2기에는 68명, 제3기에는 69명, 제4기에는 70명의 위원을 

위촉하였다. 또한, 동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2기는 7개(일반행정, 

경제과학, 문화체육, 복지여성, 환경녹지, 교통건설, 도시주택), 그리고 제3~4기는 8

개(과학문화산업 추가)의 분과위원회를 두었다.

<표 3-3> 기별 대전광역시 예산참여시민위원회 구성 현황

                     기수별
추천의뢰처별

제1기
(’07.7~
’09.6)

제2기
(’09.7~
’11.6)

제3기
(’11.7~
’13.6)

제4기
(’13.7~
’15.6)

계 58명 68명 69명(20)1) 70명
시의회

(시의회의원별 1인 추천)
18명 17명 25명 19명

자치구 및 구청장
(지역내 인사 2명)

10명 15명 14명 10명

시민단체
(대표적인 비영리단체 추천)

4명 7명 6명 9명2)

실․국/본학회계 관련 학회/ 
경제․경영인/ 행정동우회
(공인회계사, 세무사, 교수, 
경제․기업인, 예산업무 경험 

전직 공무원) 

26명 29명 24명 -

실․국․본부 - - - 7명
전문가 및 언론인 - - - 5명

공개모집 - - - 20명

1) (  )안의 숫자는 전기의 위원으로서 재임명된 위원의 수 
2)의 시민단체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사랑시민협의회, 여성단체협의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대덕연구개발특구본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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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수별

개인특성별

제1기

(’07.7~’09.6)

제2기

(’09.7~’11.6)

제3기

(’11.7~’13.6)주)

제4기

(’13.7~’15.6)

지

역

별

동구 7명 9명 9명(3) 10명

대덕구 8명 9명 11명(3) 11명

서구 17명 22명 18명(5) 24명

유성구 14명 16명 18(7) 15명

중구 12명 12명 13(2) 11명

성별
남성 35명 32명 36명(10) 34명

여성 23명 36명 33명(10) 36명

연령별

- 40대 이하: 6명

- 40대: 17명

- 50대: 24명

- 60대 이상: 11명

- 31~40세: 2명

- 41~50세: 21명

- 51~60세: 30명

- 61세이상: 5명

- 30대: 7명(0)

- 40대: 21명(6)

- 50대: 26명(9)

- 60대: 15명(5)

- 30대: 8명

- 40대: 18명

- 50대: 23명

- 60대: 21명

직업별

- NOG 등 15명

- 교수 9명

- 경제인 9명

- 주부 8명

- 상인․농업인 6명

- 언론․정당인 4명

- 전문직 4명

- 학생 2명

- 택시기사 1명

- 주부 5명

- 회사원 5명

- 자영업 16명

- 전문직 16명

- 기타 26명

- 교수 7명(0)

- NGO 30명(9)

- 경제인 9명(1)

- 주부 4명(1)

- 구의원 1명(0)

- 언론인 3명(2)

- 전문직 6명(0)

- 기타 9명(7)

- 교수 5명

- NGO 32명

- 경제인 6명

- 주부 10명

- 과학인: 1명

- 언론인 1명

- 전문직 6명

- 기타 9명

  동 위원회는 대표성, 지역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의 정수 범위내에

서 시의회, 자치구청장, 대표적 시민단체 등의 추천과 공모로 위촉되고 있으며, 직

업별로는 시민단체 활동을 하고 있는 위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3기에 

임명된 위원 69명 중 20명을 제2기에도 활동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지역별로

는 현재까지 인구가 가장 많은 서구지역 출신이 가장 많았다. 연령별로는 제1~3기 

동안에는 40~50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으나, 제4기에 와서는 40대는 줄어든 반면 

60대가 다소 증가하였다. 

<표 3-4> 기별 대전광역시 예산참여시민위원회 위원별 특성

주) (  )안의 숫자는 전기의 위원으로서 재임명된 위원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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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도별 예산반영 실태

대전광역시 예산편성에 있어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반영한 예산액은 2008년에 

2,192억원에서 2014년도에는 10,055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수견수렴을 

통해 당해 연도예산에 반영되는 비율은 대체적으로 88%을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최근 3년간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하여 제안된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

으며, 반연건수는 2013년에 획기적으로 증가하였다(106건->126건).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가 정착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3-54> 

참조). 

<표 3-5>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한 연도별 예산반영액

의견수렴연도

(의견반영연도)
총 건의건수

반   영 미반영

반영률
건수 금액(A) 건수 사  유

계(평균) 96.7건 84.3건 5,224.6억원 12.4건 - 88.6%

2007(2008)년 26건 23건 2,192억원 3건 장기검토 88.9%

2008(2009)년 76건 72건 3,483억원 4건 장기검토 88.5%

2009(2010)년 75건 68건 4,147억원 7건 94.7%

2010(2011)년 75건 64건 6,198억원 11건
장기검토

의회삭감
90.7%

2011(2012)년 117건 105건 5,549억원 12건
장기검토

의회삭감
89.7%

2012(2013)년 146건 126건 4,948억원 20건
장기검토

의회삭감
86.3%

2013(2014)년 162건 132건 10,055억원 30건
장기검토

의회삭감
81.5%

대전광역시는 차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 

분과위원회의 제안, 그리고 공청회 개최 등 주민참여예산제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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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제안(건의)별

2010년 반영 2011년 반영 2012년 반영 2013년 반영 2014년 반영

건

수

금

액

미

반

영

건

수

금

액

미

반

영

건

수

금

액

미

반

영

건

수

금

액

미

반

영

건

수

금

액

미

반

영

계 68 4,147 7 64 6,198 11 117 5,589 12 126 4,948 20 132 10,055 30

설 문 조 사 52 3,703 3 52 6,127 9 78 4,140 11 99 4,846 15 102 8,747 25

분과 위원회 13 400 4 7 9 1 34 1,272 - 20 41 3 20 293 5

공  청 회 3 44 - 5 62 1 5 177 1 7 61 2 10 1,015 -

<표 3-6>과 같이, 제안종류별 예산반영액은 대체적으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설문을 통한 연도별 반영규모는 2010년(89%)~ 

2011년(99%) 동안에는 설문조사를 통한 비중이 압도적이었으나, 2012년(74.1%)에는 

설문조사에 의한 반영액은 줄어든 반면 분과위원회를 통한 반영액이 증가하였고,  

2013년(97.9%)는 다시 설문조사를 통한 반영이 압도적이고, 2014년(87.0%)에는 공청

회를 통한 반영액이 다소 증가하였다(<표 5> 참조). 

<표 3-6> 제안의 종류에 따른 연도별 예산반영액

(단위: 건수, 억원)

3. 연도별 설문조사 결과 분석

대전광역시의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반영된 예산액의 대부분이 일반주민을 대

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데, 설문조사는 매년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50일간 시청홈페이지와 민원실을 찾아온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일반시민의 설문참여도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데, 처음 이제도를 도입

한 2007년에는 404명, 2008년에 505명, 2009년에 791명, 2010년에 1,213명, 2011년에 

1,953명, 2012년에 2,003명, 2013년에 2,043명 등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항

목은 크게 재정운영의 방식, 분야별 우선순위,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인지도, 그

리고 주민참여예산제의 인지 경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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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가용재원 범위내(선택과 집중, 균형배분) 483명(61%)
민자 유치, 지방채 차입(필요사업 추진) 308명(39%)

2010년
가용재원범위 민자유치 균형배분 지방채발행

641(53%) 307(25%) 184(15%) 81(7%)

2011년
1 가용재원범위 2 민자유치 3 균형배분 4 지방채발행

1,064(55%) 425(22%) 332(17%) 109(6%)

2012년
1 가용재원범위 2 균형배분 3 민자유치 4 지방채발행

1,149(58%) 403(20%) 327(16%) 115(6%)

2013년
1 가용재원범위 2 균형배분 3 민자유치 4 지방채발행

1,100(54%) 458(23%) 252(12%) 229(11%)

1) 재정운영방식

투자수요가 많아 재원이 부족할 경우 대처방안에 대한 설문분석 결과 2009년에

는 전체응답자 791명의 61%인 483명이 투자수요가 있더라도 가용재원의 범위에서 

재정을 운영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2010년 설문조사부터는 재정운영에 대

한 설문을 보다 세부적으로 구성하여 실시하였는데, 전체 응답자 1,213명 중 “가

용재원범위”가 641명(51%), “민자유치”가 307명(25%), “균형배분”이 184명

(17%), “지방채발행”이 81명(7%) 순으로 나타났다. 2011년에는 1,953명이 설문에 

참여했는데, 재정운영 방식에 대한 우선순위는 2010년의 결과와 같으며, 각각의 응

답의 비율도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2012년에는 2,003명이 설문에 참여했는데, 재

정운영 방식에 대한 우선순위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가용재원의 범위(54%)”, 

“사업기간 조정 또는 축소로 전사업에 조금씩 배분하는 균형배분(23%)”, “민자

유치를 통해서라도 필요한 사업 추진(12%)”, 그리고 마직막으로 “지방채를 발행

해서라도 필요한 사업에 재원 충당(11%)”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투자재원의 

우선순위는 2013년에도 같은 추세를 보이고 있다(<표 3-7> 참조). 

<표 3-7> 재정운영방식에 대한 설문결과(조사연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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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순위별

설문조사결과

2009년 2010년 2011년

1위

분
야 - 복지여성분야(345명, 28%) - 복지여성(447명, 25%) -복지여성 분야(640명, 20%)

단
위

사
업

①저소득층 및 장애인 지원

확대: 228명(29%)

②노령화사회에 대비한 투

자:  224명(28%)

①노령화 사회에 대비한 투

자: 352(29%)

②영유아 및 아동 보육시설 

확충: 339(28%)

①노령화 사회에 대비한 투
자: 633(33%)

②영유아 및 아동 보육시설 
확충: 408(21%)

2위

분
야 - 경제과학분야(268명, 21%) - 경제과학(351명, 20%) - 경제산업 분야(624명, 18%)

단
위

사
업

①일자리 창출 및 노사관계

개선:  238명(30%)

②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판

로지원:   187명(24%)

①일자리 창출 및 노사관계 

개선: 452(37%)

②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판

로지원: 294(24%)

①기업 및 투자유치 확대: 
813(42%)

②일자리 창출 및 노사관계 
개선: 550(29%)

3위

분
야 - 문화체육분야(183명, 15%) 문화체육관광(304명, 17%) - 문화체육관광 분야(482명, 15%)

단
위

사
업

①문화기반시설 확충(도서

관, 문예회관등): 237명

(30%)

②생활체육시설 확충 : 163

명(21%)

①문화기반시설 확충(도서관 

등): 306(25%)

②관광자원 개발 및 육성: 

304(25%)

①문화기반시설 확충(도서
관, 문예회관 등): 480(25%)

②관광자원 개발 및 육성: 
454(23%)

4위

분
야 - 환경녹지분야(175명, 14%) - 환경녹지(253명, 14%) - 과학기술특화 분야(466명, 14%)

단
위

사
업

①3대하천 생태 복원화 사

업: 207명(26%)

②숲의도시 푸른대전조성(3

천만그루): 174명(22%)

①숲의 도시 푸른대전 조성: 

336(28%)

②폐기물 처리시설 조성 및 

재활용사업: 253(21%)

①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준
비지원: 659(34%)

②대전 특화산업 육성지원: 
616(32%)

2) 분야별우선순위

예산반영을 위한 분야별 우선순위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2009~2011년까지 1순위

를 차지한 분야는 복지여성분야이며, 2012~2013년 설문조사에서는 경제산업분야로 

나타났다. 2009~2011년 간의 설문조사결과 복지여성분야의 세부 단위사업 중 

“노령화에 대비”와“영유아 및 아동보육”분야에 대한 예산배정을 가장 선호하

는 것으로 나타났고, 2012~2013년 간의 설문조사결과 경제산업분야에서 세부적으로 

“일자리 창출확대”와 “기업 및 투자유치 확대”분야에 대한 예산배정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8> 참조). 

<표 3-8> 분야별 우선순위에 대한 설문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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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위

분
야 - 교통건설분야(135명, 11% - 교통건설(199명, 11%) - 교통건설 분야(381명, (12%)

단
위

사
업

①도시철도 2호선 건설: 261명
(33%)

②주차공간 확충: 156명(20%)

①도시철도2호선건설: 505(42%)

②주차공간확충: 270(22%)

①도시철도 2호선 건설: 
790(41%)

②주차공간 확충: 414(22%)

6위

분
야 - 도시주택분야(76명, 6%) 도시주택(132명, 8%) - 환경녹지 분야(352명, 11%)

단
위

사
업

①지역간 균형개발(원도심 

활성화): 340명(43%)

②도시환경 개선사업(건축

물, 광고물등): 144명(18%)

①지역간 균형개발(원도심 활

성화): 544(45%)

②도시환경 개선사업(광고물 

등): 241(20%)

①숲의 도시 푸른대전 조성: 
550(29%)

②폐기물 처리시설 조성 및 
재활용사업: 451(23%)

7위

분
야 - 일반행정분야(66명, 5%) 일반행정(91명, 5%) - 도시주택 분야(199명, 6%)

단
위

사
업

①무지개프로젝트 사업: 201

명(27%)

②자치구 재정지원 확대: 

201명(25%)

①학교공간의 지역사회 중심 

센터화: 356(29%)

②자치구 재정지원 확대: 

337(28%)

①지역간 균형개발(원도심 
활성화): 797(41%)

②재난재해 안전관리 강화: 
387(20%)

8위

분
야 - - - 일반행정 분야(142명, 4%)

단
위

사
업

- -

①자치구 재정지원 확대: 
559(29%)

②경쟁력있는 우수인재 양
성: 522(27%)

  연도별

순위별

설문조사결과

2012년 2013년

1위

분야 - 경제산업(703명, 21%) - 경제산업(845명, 22%)

단위

사업

①기업 및 투자유치 확대:  735명(37%)

②일자리 창출 및 노사관계 개선: 646명(33%)

①일자리창출 확대: 637(34%)

②기업 및 투자유치 활성화: 366(20%)

2위

분야 - 보건복지여성(609명, 18%) -과학문화산업(696명, 18%)

단위

사업

①노령화사회에 대비한 투자:  661명(33%) 

②영유아 및 아동보육시설 확충: 381명(19%)

①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지원: 312명(21%)

②과학문화확산 및 대덕특구 협력 강화: 

295(19%)

3위

분야 - 문화체육관광(504명, 15%) - 교통건설재난(589명, 15%)

단위

사업
①문화기반시설 확충(도서관, 문예회관등): 481

명(24%)
①도시철도2호선 건설: 415명(26%)

<표 3-8> 분야별 우선순위에 대한 설문결과(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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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생활체육시설 확충 : 444명(22%)
②주차환경개선(주차시설확충 및 불법주차장 단

속): 320(20%)

4위

분야 - 과학기술(406명, 12%) - 보건복지여성(521명, 14%)

단위

사업

①대전특화산업육성: 755명(38%)

②과학비즈니스벨트 준비 지원: 481명(24%)

①저소득층 장애인등 사회적 취약계층지원: 

382(21%)

②아이 돌봄 및 가정친화 문화조성사업 지원: 

295(16%)

5위

분야 - 환경녹지(362명, 11%) - 문화체육(372명, 10%)

단위

사업

①숲의 도시 대전 푸른 도시 조성: 587명(30%)

②폐기물처리시설 조성 및 재활용사업 467명
(23%)

①문화인프라확충(도서관, 문예회관등): 441(24%)

②생활체육활성화 지원 및 육성: 366(20%)

6위

분야 - 도로교통(351명, 11%) -환경녹지(363명, 9%)

단위

사업

①도시철도2호선 건설: 699명(35%)

②주차공간확충: 431명(22%)

①폐기물처리시설 조성 및 재활용사업: 378(21%)

②숲과 꽃의 녹색도시 조성: 375(20%)

7위

분야 - 도시개발방재(211명, 7%) -도시개발도심활성화(339명, 8%)

단위

사업

①지역간 균형개발(원도심활성화): 758명(38%)

②재난재해 안전관리 강화: 405명(20%)

①지역간 균형개발(원도심활성화): 560(31%)

②도시재정비 사업: 309(17%)

8위

분야 - 일반행정(155명, 5%) -일반행정(146명, 4%)

단위

사업

①자치구재정지원확대: 617명(31%)

②경쟁력 있는 우수인재 양성: 562명(28%)

①사회적자본 확충: 508명(25%)

②범죄예방 CCTV확충 : 388명(19%)

또한, 2014년 예산반영을 위한 설문조사에서 새롭게 추가된 항목으로“사회적 자

본의 확충을 위해서는 마을공동체 형성(마을기업, 마을축제 지원) 지원”,“문화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도서관 및 박물관 등의 인프라 확충”,“문화체육 행사의 

활성을 위해서는 문화예술창작 활성화 지원”,“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을 위해서 저

소득·장애인 등 사회적 위약계층 지원”,“보편적 복지를 위해서는 아이 돌봄 및 

가정친화 문화조성 사업 지원”등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표 3-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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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자본확충을 위해서는 마을공동체 형성지원(마을기업, 마을축제 지원 등)에 가장 
높은 응답을 보임

①마을공동체 형성지원(마을기업,마을축제 지원 등) -> 511(34%)

②복지만두레 활성화-> 355(17%)

③시민 리더십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 336(16%)

④지역사회재단 조성·지원-> 288(14%)

문화체육 인프라 확충을 선택한 996명은 문화인프라 확충(도서관, 박물관 등)에 가장 높은 
응답을 보임
①문화 인프라 확충(도서관,박물관 등)->227(26%)

②문화예술창작활동 활성화 지원->160(18%)

③생활체육활성화 및 지원->158(18%)

④전통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135(15%)

문화체육 행사 활성화를 선택한 537명은 문화예술창작활동 활성화 지원을 우선 선택 

①문화예술창작활동 활성화 지원->112(24%)

②생활체육활성화 및 지원->102(22%)

③체육 인프라 확충(체육시설 조성 등)->77(16%)

④문화인프라 확충(도서관,박물관 등)->74(16%)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지원(선택적 복지)를 선택한 762명은 저소득·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에 가장 높은 응답을 보임
①저소득·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지원->150(24%)

②아이 돌봄 및 가정친화 문화조성사업 지원->105(16%)

③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및 사회참여 지원->80(13%)

④학교 밖 위기청소년 지원->77(12%)

전 계층 복지 지원(보편적 복지)을 선택한 800명은 아이 돌봄 및 가정친화 문화조성사업 
지원을 우선 선택

①아이 돌봄 및 가정친화  화조성사업 지원->120(17%)

②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및 사회참여 지원->108(15%)

③저소득·장애인 등사회적 취약계층지원->103(15%)

④학교 밖 위기청소년 지원->93(13%)

<표 3-9> 2014년 신규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설문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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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연도

인지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인지도
알고있음 - 517명(43%) 805명(42%) 889명(45%) 788명(49%)

모름 - 696명(57%) 1,110명(58%) 1,107명(55%) 813명(51%)

경로

시정소식지 - 144명(33%) 231명(28%) 261명(27%) 152명(25%)

시청 홈페이지 - 138명(32%) 242명(30%) 245명(25%) 156명(26%)

언론(신문, 방송) - 132명(30%) 291명(35%) 364명(37%) 179명(29%)

대화(주변 동료) - 23명(5%) 56명(7%) 103명(11%) 114명(19%)

3) 주민참여예산제의 인지도 및 인지경로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인지도는 2009~2013년 동안의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의 반수 이상이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해가 거듭할수록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알게된 경로에 대해 질문한 결과, 2010년에는 

시정소식지(33%)가, 2011년에는 신문․방송(35%)이, 2012년에는 언론(신문, 방송-37%)

이, 그리고 2013년에는 언론(신문, 방송-29%) 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3-10> 

참조). 

<표 3-10>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인지도

4) 참여자의 개인적 특성

주민참여예산제를 위한 설문조사(2011~2013년)에 참여한 응답자의 특성을 살펴보

면, 여성보다는 남성이, 연령별로는 연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났으나(2011년에 

50대, 2012년에 40대, 2013년에 30대) 시대가 거듭됨에 따라서 가장 적극적인 참여

연령이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지역별로는 인구규모가 가장 큰 서구의 

시민들이 설문에 참여하는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기타를 제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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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성별
남 1,258명(66%) 1,271명(64%) 1,233명(61%)

여 656명(34%) 718명(36%) 800명(39%)

연령별

20세이하 36명(2%) 24명(1%) 44명(3%)

21~30세 275명(14%) 287명(14%) 274명(17%)

31~40세 281명(15%) 371명(19%) 461명(29%)

41~50세 551명(29%) 552명(28%) 357명(23%)

51~60 584명(30%) 545명(27%) 295명(19%)

61세이상 195명(10%) 222명(11%) 153명(10%)

지역별

동구 227명(12%) 256명(13%) 253명(15%)

중구 336명(17%) 376명(19%) 406명(24%)

서구 732명(38%) 731명(37%) 555명(33%)

유성구 434명(23%) 447명(22%) 330명(20%)

대덕구 193명(10%) 183명(9%) 133명(8%)

직업별

봉급생활자 471명(25%) 505명(26%) 461명(29%)

자영업자 219명(11%) 240명(12%) 238명(15%)

학생 213명(11%) 214명(11%) 185명(12%)

주부 151명(8%) 176명(9%) 171명(11%)

기타 864명(45%) 860명(42%) 557명(35%)

봉급생활자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위한 설문조사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3-11> 참조).    

<표 3-11> 설문참석자의 개인별 특성

4. 대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시사점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사례를 총체적으로 평가해 볼 때, 긍정적인 측

면이 있는가 하면 보완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대전시 주민참여예산의 운영사례

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몇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우선, 대전광역시 주민

참여기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 임기 2년의 예산참여시민위원회를 구성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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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모든 기수에서 전문성을 가진 위원들의 수가 가장 많아 전문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위원들의 직업별 특성에 NGO 등 시민단체 활동을 하는 위

원수가 가장 많다는 사실은 지방정부의 예산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가 용

이해 졌다는 사실이다. 2011년 7월 제3기 예산참여시민위원회의 일부(자치구 추천)

는 공모방식을 도입한 결과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인지도 제고에 기여한 점이 많

다는 것이다. 

둘째, 해가 거듭해 가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한 예산반영 규모가 확대된다는 

것이다. 특히 예산은 설문조사, 분과위원회, 공청회 등을 통해 반영하게 되는데 일

반시민들의 설문조사 참여도가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설문조

사에 의한 예산반영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설문조사가 주민참여예산제의 핵심적

인 절차가 되었다는 것이다. 반면에 분과위원회를 통한 예산반영의 규모는 아주 저

조하게 나타나 예산참여시민위원의 전문성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

는 것이다. 

셋째, 차년도 예산반영을 위한 설문조사에 참여한 일반시민들은 지방정부의 지방

채 발행에 대하여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즉, 지방정부에서 

재정투자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면 가용재원의 범위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투자

하고 가급적 지방채의 발행을 자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재원투자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일반시민들은 복지여성 및 지역경제 분야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고령화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의 투자

가 중요하고 인식하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과 기업․투자유치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

성화시키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보다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게 나

타나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민참여예산제의 홍보수단은 언

론홍보가 가장 효과적이며, off-line 보다는 시청 홈페이지 등의 on-line 상의 홍보

수단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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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설문조사의 개요

  전술한 바와 같이, 대전광역시는 2007년에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주

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대전광역시의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참여

기본조례 제8조(예산편성의 주민참) 내지 제9조(예산참여시민위원회)에 근거하여 시행되

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핵심요소인 예산참여시민위원회의 운영은 “대전광역시 예산참

여시민위원회 운영규정(2007년 6월 제정)”에서 상세하게 규정해 놓고 있다. 예산참여시

민위원회는 제1기(07.7~09.6)에 58인, 제2기(09.7~11.6)에 68인, 제3기(11.7~13.6)에 69인, 

그리고 제4기(13.7~15.6)에는 70인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제4기) 대전광역시 예산참여주민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

는 70인을 대상으로 2014년 5월에 주민참여예산제의 일반적 사항(3개 문항), 대전광역시

의 주민참여예산제의 세부적 운영사항(7개 문항),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의 발전방안(4

개 문항) 등에 대하여 이메일과 팩스를 통하여 실시하였다. 이렇게 배포된 설문지 중 

29부가 회수되었으며,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의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

해 단순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12) 

제2절 설문조사 결과 분석

1.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일반적 사항

  대전광역시 예산참여주민위원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제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

12) 표본 평균을 통한 모집단의 추정이 가능하려면 표본 수가 커야 하는데 이때의 기준은 ‘n=30’이다. 즉 

표본 평균을 통한 모집단의 추정을 위해서는 표본 수가 최저 30개는 되어야 한다(한승준, 2006: 

282). 본 설문조사에는 이러한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문 대상이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해 일반

시민보다 인식력이 높다는 차원에서 빈도분석에서 나타난 결과를 가지고 모집단을 추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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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빈도 %

① 예선편성의 효율성과 합리성  증대 9 15.5

② 예산의 투명성 증대 13 22.4

③ 예산편성과정에 대한 시민참여 및 의견 반영 확대 14 24.1

④ 예산에 대한 시민 관심 증대 13 22.4

⑤ 예산에 대한 시민역량 강화 3 5.2

⑥ 예산편성절차와 결과에 대한 주민만족도 제고 3 5.2

⑦ 시정에 대한 신뢰성 개선 3 5.2

합   계 58 100.0

구 분 빈 도 %

① 매우 만족함 1 3.4

② 대체로 만족 15 51.7

③ 보통 7 24.1

④ 다소 불만족 6 20.7

합 계 29 100.0

해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우선 대전광역시의 주민참여예산제의 시행으로“예산

편성과정에 시민 참여 및 의견 반영 확대”가 가장 기대되는 효과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예시된 7개의 항목 중“예산에 대한 시민역량 강화, 예산편정절차와 결과

에 대한 주민만족도 제고, 시정에 대한 신뢰성 제고”등은 기대효과에 있어서 낮게 

평가되고 있다.

  

<표 4-1> 주민참여예산제의 기대효과

  둘째, 대전시광역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에서는 응답 위원의 절반이상(55.1%)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전반적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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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빈 도 %

① 매우 기여함 3 10.3

② 대체로 기여함 17 58.6

③ 보통 6 20.7

④ 다소 기여하지 못함 3 10.3

합 계 29 100.0

  셋째, 주민참여예산제의 시행이 주민참여를 활성화 시키는데 어느정도 기여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응답 위원 2/3이상(68.9%)이 주민참여예산제가 주민

참여를 활성화 시킬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표 4-3> 주민참여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

2. 주민참여예산제에 세부적 운영 사항

  1) 예산참여주민위원회 운영의 적절성

  대전광역시 예산참여주민위원회는 70명(제4기: 2013.7~2015.6)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1년에 두차례 걸쳐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전반기에는 주로 2월에 개최

되며, 당해연도 예산편성내역의 설명과 위원회의 운영계획을 수립한다. 두 번째 회

의는 주로 7월에 개최되며 예산교육, 분과위원회 운영계획, 예산연구회 운영 및 운

영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등에 관한 회의를 진행한다. 

   현재 70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의 정수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2/3정도(62.1%)

가 적당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2회 정도로 개최되고 있는 전

체회의 횟수에 대하여서는 적절하다는 평가보다는 적절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 조직에 대하여는 응답 위원의 절반이상이 적절하다는 평가

를 하고 있다. 또한 2~3시간 정도로 진행되는 전체회의에 대해 응답 위원 58.6%가 

적절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회의내용에 보통을 제외하

면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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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매우적절(%) 적절(%) 보통(%) 부적절(%) 매우부적절(%) 합계(%)

위원 정수 2(6.9) 16(55.2) 8(27.6) 3(10.3) 0(0.0) 29(100.0)

회의 개최수 1(3.4) 7(24.1) 13(44.8) 8(27.6) 0(0.0) 29(100.0)

위원회 조직 2(6.9) 13(44.8) 10(34.5) 4(13.8) 0(0.0) 29(100.0)

회의 시간 2(6.9) 15(51.7) 8(27.6) 3(10.3) 1(3.4) 29(100.0)

회의 내용 4(13.8) 8(27.6) 15(51.7) 2(6.9) 0(0.0) 29(100.0)

- 시당국의 의사만 듣는 회의가 아니라 시민들의 바람을 듣는 회의가 되어야 함

- 회의 횟수를 늘려야 하고 형식에 그치는 회의를 지양하고 실제로 위원들의 의견이 반

영되는 알맹이 있는 회의가 되도록 해야 함

- 예산참여보다는 각 과별 사업내용에 대한 공지 및 예산편성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고 

있음

- 예산편성의 확인부분과 참여예산사례를 발표하여 참여예산을 확대해 나감

- 참여율이 저조하고 전체회의 횟수가 넘무 적어서 의견을 교환하거나 하는 일들이 거

의 없으며 예산교육 등에 불참자가 많은 편임

- 실질적 주민참여가 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심의보다도 주민이 참여하여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토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함

- 회의내용을 보다 간결하게 진행했으면 함

- 정부의 시책을 전달하는 수준임

- 임원들이 운영의 중심이 아닌 참여위원들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진할 수 있는 

민주적 회의 운영이 필요, 특히 임원에 의한 일방적이고 형식적인 회의운영과 참여공무

원들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목적에 대한 이해 부족이 문제임 

- 통계숫자의 보고형식보다는 보다 더 효과적인 선후사례로 이어진 다면 처음 참여한 

위원에게 폭이 넓어질 것 같아 소소한 개인 의견은 생략되리라 사료됨

<표 4-4> 예산참여주민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적절성

 그 밖에 대전광역시 참여예산주민원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개선할 점에 대해서

는 대체적으로 전체회의가 형식적으로 흐르지 않도록하는 등 위원회의 내실을 기

해야 한다는 의견이 추가적으로 제시되었다(<표 4-5> 참조).

<표 4-5> 예산참여주민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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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전체회의는 분기 1회정도 실시하여 예산의 추진내용과 진행중인 내용, 앞으로의 

추진할 내용등을 참여위원에게 전달함으로써 지역의 예산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함

- 내용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음, 예산참여주민위원

회의 역할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상태로 회의가 진행됨, 위원회 위원장 선출시 

서로에 대해서 모른채로 위원장 선출이 이루어지는 것이 문제, 예산참여 전체회의 시간

이 직장인들이 일하는 시간으로 진행되는 건 주민참여 제한으로 보여짐 

- 많은 사람들의 참여도 좋지만 위원정수가 너무 많아 의견 집약이 어렵고 각자의 이해

관계가 얽혀 있어 지역이기중의 등이 많이 작용하는 부작용이 있음  

구 분 매우적절(%) 적절(%) 보통(%) 부적절(%) 매우부적절(%) 합계(%)

분과 갯수 7(24.1) 13(44.8) 7(24.1) 2(6.9) 0(0.0) 29(100.0)

위원 정수 6(20.7) 14(48.3) 5(17.2) 4(13.8) 0(0.0) 29(100.0)

회의 개쵯수 2(6.9) 11(37.9) 4(13.8) 12(41.4) 0(0.0) 29(100.0)

위원회 조직 4(13.8) 12(41.4) 9(31.0) 4(13.8) 0(0.0) 29(100.0)

회의 시간 5(17.2) 12(41.4) 7(24.1) 5(17.2) 0(0.0) 29(100.0)

회의 내용 7(24.1) 8(27.6) 9(31.0) 5(17.2) 0(0.0) 29(100.0)

  2) 분과위원회 운영의 적절성

  대전광역시 예산참여주민위원회 분과위원회는 분야별로 8개의 분과로 구분하고 

1분과당 8~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운영하고 있다. 분과위원회는 분과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수렴, 분과별 사업에 대한 우선투자순위 조정, 의결사항에 대한 

전체위원회 보고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1년에 2~4회 정도 개최된다. 

 

<표 4-6>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적절성

  이러한 예산참여주민위원회 분과위원에 대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8개 분과로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대체로 적절(62.1%)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둘째, 현재 

8~9인으로 구성되에 있는 위원의 정수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적절하

다는 의견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년에 2~4회 개최되는 분과위원회의 수에 대

하여는 적절하다는 의견과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비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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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과위원회 활동이 회의말고는 전무한상태이고 논의시간이 부족

- 전체회의와 같이 분과별 회의도 분기 또는 수시회의로 추진 내용을 위원에게 전달하

수 있도록 하여 예산참여에 자긍심을 갖도록 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됨

- 탁상여론으로 난상을 하느니 현장 방문을 통하여 참여자의 권리와 의무에 책임을 느

낄수있었으면 좋겠음

- 분과운영에 있어서 분과소속의 사업과 예산 등에 대한 사전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분과위원들의 역량강화 교육)

- 위원들이 좀더 공부하여 참석하고 위원들의 1/3은 교체

- 시의 예산에 대한 참여가 형식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되며 내실을 꾀 했으면 함

- 횟수가 너무 적어서 서로 얼굴을 익히기도 어렵고 예산편성에 의견을 제안할 기회가 

거의 없거나 있다고 해도 민원성 의견이 대부분임

- 사업에 대한 설명이 전문가가 알기에도 어려운 내용이어서 설명보완이 요구됨

- 정해전 추진사업을 분과위원회에 추인하는게 아니라 예산 조정은 물론 사업조정도 할 

수 있어야 함

로 분과위원회의 조직, 회의시간, 회의내용 등은 대체로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도 분과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개선할 사항으로서는 분과위원회 개최

수를 늘려야 한다는 것과 회의를 내실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추가적으로 제시되

었다(<표 4-7> 참조).

<표 4-7>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

  3) 운영위원회 운영의 적절성

  대전광역시 예산참여주민위원회 운영위원회는 10인(위원장, 부위원장, 8명의 분과

위원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년에 4차례 정도 개최된다. 운영위원회는  긴급히 

결정되어야 하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사안, 설명회·토론회·공청회 없이 진행

되는 회의에서 심의되는 일반적인 안건, 위원장이 운영위원회 심의로 충분하다고 

결정하는 사안 등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현재 10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의 정수, 위원회의 조직, 회의시간, 회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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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구성과 조직을 운영위원회에서 조정하여 전체 운영에 반영되게 해야 함

- 주민이 참여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 전체 예산편

성에 대한 로드맵을 그릴 수 있는 정보가 요구됨

- 운영위원회와 위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모르겠음

- 좀더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 분과위원회 개최시 운영위원회 회의내용을 보고 및 환류 필요

- 지속적인 불참자에 한해서는 관리자로서 재고해야 함 

- 운영위원회의 정수는 각 분과 1명과 전문가로 구성되었으면 함

- 운영위원회가 분과위원장들로 구성되지 않고 각 분과별 1명 씩 따로 선출하는 방식으

로 가야 함

구 분 매우적절(%) 적절(%) 보통(%) 부적절(%) 매우부적절(%) 합계(%)

위원 정수 3(10.3) 9(31.0) 13(44.8) 4(13.8) 0(0.0) 29(100.0)

회의 개최수 2(6.9) 6(20.7) 15(51.7) 6(20.7) 0(0.0) 29(100.0)

위원회 조직 4(13.8) 9(31.0) 12(41.4) 3(10.3) 1(3.4) 29(100.0)

회의 시간 3(10.3) 11(37.9) 11(37.9) 4(13.8) 0(0.0) 29(100.0)

회의 내용 3(10.3) 8(27.6) 14(48.3) 4(13.8) 0(0.0) 29(100.0)

등에 대하여는 적절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고, 회의 개최수에 대해서는 응답 위

원의 절반이 보통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표 4-9>와 같이 운영위원회의 운

영에 대한 개선사항을 추가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표 4-8>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적절성

<표 4-9>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

 4) 주민참여예산연구회 운영의 적절성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연구회는 10인(전문분야 3인, 시민단체 2인, 일반분야 3

인, 공무원 2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년에 4차례 정도 개최된다. 주민참여예산연

구회는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 방안 등을 연구하는 활동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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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모름

- 인적구성에 있어서 각 분과 1명씩과 전문가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

- 주민참여예산제의 실질적인 내실화를 위해 연구회 활동이 매우 중요한데 그 기능을 

하고 있는지? 연구회 위원 구성의 적절성, 전문성은 검토되어야 할 듯

- 연구회 조직이 운영되고 있는 사실을 처음 알았음

- 분과별로 권한과 책임이 일정부문 주어질 수 있도록 활발한 연구활동 부탁

- 연구회와 운영위원회를 통합운영하여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함

- 전문가 연구회원이 연구과제를 선정해서 발표하고 조정해 나감 

구 분 매우적절(%) 적절(%) 보통(%) 부적절(%) 매우부적절(%) 합계(%)

인적 구성 0(0.0) 8(27.6) 17(58.6) 3(10.3) 1(3.4) 29(100.0)

활동 내용 1(3.4) 8(27.6) 13(44.8) 6(20.7) 1(3.4) 29(100.0)

회의 개최수 0(0.0) 7(24.1) 15(51.7) 6(20.7) 1(3.4) 29(100.0)

  주민참여예산연구회 운영의 적절성에 대한 설문에서 현재의 인적구성이나 활동

내용, 그리고 회의 개최수에 대해서는 대체로 적절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나고 있

으나, 회의 개최수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응답과 부정적인 응답이 비슷하

게 나타났다. 

<표 4-10> 주민참여예산연구회의 운영에 대한 적절성

<표 4-11> 주민참여예산연구회의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

5)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의 적절성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학교는 일반시민의 예산에 대한 관심도 제고 및 예산참

여주민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1년에 4회 정도 개최된다. 주민참여예산학

교의 운영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교육 내용, 교육시간, 교육횟수, 교육장소 

등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절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현재 대전시민대학 강

의실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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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내용의 구성이 요구

- 좀더 내용을 갖춘 역량강화 교육 필요

- 주민참여예산학교라는 어휘하고는 어울리지 않게 일방적임

- 예산참여 학교는 합숙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주민참여예산학교는 퇴근시간 또는 주말시간에 진행되어야 하며, 한달에 한번씩 열려

야 함, 이는 주민들이 모두 예산을 알아야 함이 아닌 주민들과 대전광역시가 소통하는 

장소가 되어야 함

구 분 매우적절(%) 적절(%) 보통(%) 부적절(%) 매우부적절(%) 합계(%)

교육 내용 4(13.8) 10(34.5) 13(44.8) 2(6.9) 0(0.0) 29(100.0)

교육 시간 2(6.9) 12(41.4) 11(37.9) 4(13.8) 0(0.0) 29(100.0)

교육 횟수 1(3.4) 9(31.0) 12(41.4) 6(20.7) 0(0.0) 29(100.0)

교육 장소 2(6.9) 14(48.3) 12(41.4) 1(3.4) 0(0.0) 29(100.0)

<표 4-12> 주민참여예산학교의 운영에 대한 적절성

<표 4-13> 주민참여예산연구회의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

  6) 예산편성을 위한 설문조사의 적절성

  대전광역시는 다음 연도의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매년 6월 1일부터 7월 20일

까지 50일간 시홈페이지 및 민원실 등의 비치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설문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숫자는 해가 거듭되면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참여주민위원를 대상으로 대전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예산편성을 위한 설문조

사에 대해 얼마나 적절한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설문방법(적절: 

62.1%), 설문내용(적절: 62.1%), 조사기간(적절: 51.7%) 등에 대하여 적절하다고 평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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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대상 설문도 좋지만 참여위원에게 자료를 사전에 제공해 주고 더 좋은 의견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설문결과를 위원회 운영에 반영했으면 함

- 설문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인센티브 제공 

구 분 매우적절(%) 적절(%) 보통(%) 부적절(%) 매우부적절(%) 합계(%)

설문방법 8(27.6) 10(34.5) 10(34.5) 1(3.4) 0(0.0) 29(100.0)

설문내용 6(20.7) 12(41.4) 9(31.0) 2(6.9) 0(0.0) 29(100.0)

조사기간 6(20.7) 9(31.0) 11(37.9) 3(10.3) 0(0.0) 29(100.0)

구 분 매우적절(%) 적절(%) 보통(%) 부적절(%) 매우부적절(%) 합계(%)

진행 방법 4(13.8) 12(41.4) 8(27.6) 4(13.8) 1(3.4) 29(100.0)

참석 규모 2(6.9) 10(34.5) 13(44.8) 3(10.3) 1(3.4) 29(100.0)

회의 내용 3(10.3) 10(34.5) 10(34.5) 4(13.8) 2(6.9) 29(100.0)

회의 시간 3(10.3) 10(34.5) 11(33.9) 4(13.8) 1(3.4) 29(100.0)

<표 4-14> 예산편성을 위한 설문조사의 적절성

<표 4-15> 예산편성을 위한 설문조사의 개선사항

7) 시민공청회의 적절성

  주민참여예산제 시민공청회는 매년 10월 경에 1회 개최되고 있으며, 예산참여주

민위원, 시민, 관계공무원 등 200명 정도가 참석하고 있다. 공청회에서는 예산개

요·설문조사 및 분과위원회 의견수렴 결과 등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하는 장이다. 

예산참여주민위원를 대상으로 대전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시민공청회가 대해 얼마

나 적절한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진행방법(적절: 55.2%), 참석규

모(적절: 41.4%), 회의내용(적절: 44.8%), 회의시간(적절: 44.8%%) 등에 대하여 적절

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표 4-16> 시민공청회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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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을 듣는데 한계가 있어 보완이 요구됨

- 보다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자발적인 시민들의 참여 유도, 공청회 격식

보다는 사랑방 좌담회와 같은 자유로운 분위기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양한 계층의 참여가 필요하며 많은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홍보 강화

- 공청회 불필요함

- 공청회 장소에서 시민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민주적 운영을 해야 함

- 사전홍보를 통하여 공청에 개최

- 공청회 참석자의 선호도 설문조사 필요(공청회 자체에 대한 만족도 설문)

- 시민공청회는 분과별 공청회가 열려야 시민들에게 각 분과별로 안내될 수 있으며, 시

민들의 질문 또한 상세히 들을 수 있음, 회의 시간은 토요일 또는 퇴근시간 이후여야하

며, 시민공청회에서 어떤 내용이 논의되고 대전광역시 중점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정보를 

주어야 함 

구    분 빈도 %
① 쉽고 이해 가능한 종합적인 재정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지 못함 11 19.0
② 지방재정 및 예산에 대한 시민들의 무관심 17 29.3
③ 사전 준비기간의 부족 2 3.4
④ 이해를 돕기 위한 공무원이나 전문가의 도움부족  2 3.4
⑤ 행정기관이 주도하는 예산편성 관행 14 24.1
⑥ 시의회와의 의견 대립 1 1.7
⑦ 시민들에 대한 주민참여예산제의 홍보 부족 10 17.2
⑧ 기타 1 1.7

합   계 58 100.0

<표 4-17> 시민공청회의 개선사항

3.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에 대한 발전 방안

대전광역시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으로 가장 많이 지적

된 것은 “지방재정 및 예산에 대한 시민들의 무관심(29.3%)”이며, 다음으로“행정

기관이 주도하는 예산편성 관행(24.1%)”이며, 그리고“시의회와의 의견대립”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표 4-18>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문제점



예산참여주민위원회의 활성화 방안

70

구    분 빈도 %

① 예산의 낭비요인 최소화 6 20.7

②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관심 제고 17 58.6

③ 예산편성의 투명성 제고 6 20.7

④ 지방재정의 건전화 0 0.0

⑤ 기타 0 0.0

합   계 29 100.0

구    분 빈도 %

①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 9 31.0

② 다양한 홍보방안 마련 1 3.4

③ 공무원 및 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 4 13.8

④ 예산관련 정보의 적극적 공개 8 27.6

⑤ 예산참여주민위원의 전문성 강화 7 24.1

⑥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한 예산의 확대 0 0.0

⑦ 기타 0 0.0

합   계 29 100.0

또한,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시정의 어떤 부분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냐

는 설문에 대하여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관심 제고(58.6%)”라고 지적했으며, 

“지방재정의 건전화(0.0%)”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평가하고 있다. 

<표 4-19> 주민참여예산제의 시정변화 정도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시민의 적극적인 참

여(31.0%)”가 가장 중요하고 다음으로“예산관련 정보의 적극적인 공개(27.6%)”라

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을 위한 예산의 확대는 주민참여예산

제의 성공적인 정착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0> 주민참여예산제의 성공적인 정착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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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빈 도 %

① 매우 필요 11 37.9

② 필요 17 58.6

③ 보통 0 0.0

④ 불필요 0 0.0

⑤ 전혀 불필요 1 3.4

합 계 29 100.0

대전광역시의 5개 자치구에서는 자체적인 조례를 통하여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

하고 있는데, 5개 자치구 예산참여주민위원회와의 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대하

서는 설문에 참여한 위원들은 압도적(96.5%)으로 자치구와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1> 자치구와의 협력 필요성 

제3절 분석결과의 종합

  대전광역시 예산참여주민위원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제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

해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우선 대전광역시의 주민참여예산제의 시행으로 가장 

크게 기대되는 효과는 예산편성과정에 대한 시민참여 등의 확대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에 대해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예산참여주민위원들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시행이 주민참여를 활성화 시키는데 크게 

기여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첫째로 대전광역

시의 예산참여주민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의 정수, 위원회 조직, 회의시간, 회

의내용 등에 대하여는 대체적으로 적절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2회 정

도로 개최되고 있는 전체회의 횟수에 대하여서는 적절하다는 평가보다는 적절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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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대전광역시 예산참여주민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개선할 점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전체회의가 내실 있게 운영되

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둘째, 이러한 예산참여주민위원회 분과위원회에 대하

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8개 분과로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대체로 적절(62.1%)

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현재 8~9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의 정수에 대해서는 적절

하지 않다는 의견이 적절하다는 의견보다 많고, 매년에 2~4회 개최되는 분과위원회

의 개최수에 대하여는 적절하다는 의견과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분과위원회의 조직, 회의시간, 회의내용 등은 대체로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의

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운영위원회와 관련하여 위원의 정수, 위원회의 

조직, 회의시간, 회의내용 등에 대하여는 적절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고, 회의 

개최수에 대해서는 응답 위원의 절반이 보통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넷째, 주민참여

예산연구회 운영의 적절성에 대한 설문에서 현재의 인적구성이나 활동내용, 그리고 

회의 개최수에 대해서는 대체로 적절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회의 개

최수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응답과 부정적인 응답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다섯째, 주민참여예산학교의 운영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교육 내용, 교육시

간, 교육횟수, 교육장소 등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적절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

히, 교육장소(현재 대전시민대학 강의실)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여섯째, 

예산편성을 위한 설문조사에 대해서 설문방법(적절: 62.1%), 설문내용(적절: 62.1%), 

조사기간(적절: 51.7%) 등 모든 항목에 대하여 적절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일곱째,  

주민참여예산제 시민공청회는 매년 10월 경에 1회 개최되고 있으며, 예산참여주민

위원, 시민, 관계공무원 등 200명 정도가 참석하고 있다. 공청회에서는 예산개요·

설문조사 및 분과위원회 의견수렴 결과 등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하는 장이다. 대전

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시민공청회에 대해 얼마나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설문조사 

결과 진행방법(적절: 55.2%), 참석규모(적절: 41.4%), 회의내용(적절: 44.8%), 회의시

간(적절: 44.8%%) 등에 대하여 적절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주민참여예산제의 발전방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첫째로 대

전광역시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으로“지방재정 및 예산에 

대한 시민들의 무관심(29.3%)”을 지적하고 있다. 둘째,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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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시정의 어떤 부분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냐는 설문에 대하여 “시민들의 시정

에 대한 관심 제고(58.6%)”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셋째,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

산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시민의 적극적인 참여(31.0%)”가 가장 중요

하고 다음으로“예산관련 정보의 적극적인 공개(27.6%)”인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예산참여주민위원들은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간에 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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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법·제도의 정비

1. 운영조례의 제정

  앞서 지적한바와 같이, 대전광역시는 전국 광역단위의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최

초로 2007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여 시행하여 오고 있다. 이러한 대전광역

시의 주민참여예산제는 2006년 11월에 제정한 [대전광역시 주민참여기본조례] 제8

조와 제9조, 그리고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예산참여시민위원회 운

영규정]에 근거를 두고 시행되고 있다.13) 이와 같이, 대전광역시의 주민참여예산제

의 도입 및 시행이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시행된 경험은 타 시·도로의 확산을 위

한 좋은 수범사례임은 틀림이 없으나, 자치법규의 체계상 독립된 조례가 아니고 

[대전광역시 주민참여기본조례]의 일부 조항을 통해 규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동 

13) 이와 관련하여 동조례 제8조(예산편성의 주민참여)에서는 “①시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시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행정정보공개와 주민참여의 기회

를 주어야 한다. ②시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시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

참여예산제도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일정기간동안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

다. ④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

산제도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9조

(예산참여시민위원회)에서는 “①시민의 예산참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

광역시 예산참여시민위원회(이하 “예산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예산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0인 이상 7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

선한다. ③위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자치구청장 및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대전지역에 소

재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와 예산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

촉한다.  ④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

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예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담당 서기관이 된다. ⑥예산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공

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⑦예산위원회의 회

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급량비 및 교통비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그 밖에 예산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

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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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를 근거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들은 자치법규인 조례 및 규칙의 근거를 통해서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고 있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

재정법 제39조와 동시행령 제46조에 근거하여 자체적인 법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

고 있으며, 2011년 9월부터는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4) 물론, 주민참여예산제가 조례를 통해서만 실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주민참여기본조의 일부 조항의 규정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지방재정법 제

39조에 의한 주민참여예산제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따라야 하는 의무규정이라는 

점과 동시행령 제46조의 규정으로 미루어 볼 때,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한 조례제정

은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 행정안전부(2010.10.31, 보도자료)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 표준조례안(3개)을 만들어 제공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을 권장하고 있다.  

따라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고 있더라도 독립적인 자치법규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이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가능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

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다행이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3개의 표준조례

안은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 초보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적 정착을 위하여 기

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15)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이 자치법규의 제정을 통

해 운영된다면 이 제도의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고 제도운영에 요구되는 운영경비

의 확보와 지원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용이하다는 이점이 있다. 

이와 같이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동 조례에서“예산참

14) 지방재정법 제39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
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시행령 제46조는 “①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3. 사업공

모, 4.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시 반영할 수 있다. ③그 밖

에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절차·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

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5) 표준조례안의 전체 조항 수는 제1안이 부칙을 포함하여 11개조, 제2안은 부직을 포함하여 15개조, 

제3안은 부칙을 포함하여 24개조로 구성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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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민위원회(이하 예산참여위원회)”의 운영에 관해 규정할 수 있다면, 예산참여위

원회의 위상이 제고됨과 동시의 책임감도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서울특별시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2014.3.20. 시행)는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

는데, 동조례 제4장(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제15조~제24조에서 위원회 운영에 관하

여 상세히 규정해 놓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독립적인 조례의 원활한 

제정을 위해서 대전광역시의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소위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초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해볼 필요가 있다. 

<표 5-1>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4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5조(위원회 구성)/ 제16조(위원의 위·해촉 및 임기)/ 제17조(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

사)/ 제18조(운영원칙)/제18조의2(참여예산 심사기준)/ 제19조(기능)/제20조(분과위원회)/ 

제21조(총회)/ 제22조(회의소집 및 의결)/ 제23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24조(자료 제출 

및 협조) 

2. 관련규정의 통폐합

  전술한바와 같이, 대전광역시의 주민참여예산제는 독립적인 운영조례에 의하여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대전광역시 주민참여기본조례 제8조(예산편성의 주민참여), 

제9조(예산참여주민위원회) 등의 규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제의 요체라고 할 수 있는 예산참여주민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해서는“대전광역시 

예산참여주민위원회 운영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리고 이 운영규정 제7조에 

의거하여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운영방법, 정책수립, 연구개발을 위해 전문가, 관

련분야 종사자,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주민참여예산연구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또한 따로 규정을 두고 있다. 그 밖에도 매년 마다 수립하는“주민참여예산제 운

영계획”에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이“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예산편성을 위한 

설문조사”,“시민공청회 개최”등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대전광역시의 주민참여예산제는 제도적 관점에서 독립적인 운영조례가 없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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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참여예산제도가 가지는 근본적인 가치를 실현하기 어렵게 하고 있으며, 특히 관

련 규정들이 여러 개로 나뉘어져서 각기 다른 제호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효율

적인 제도운영에 많은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등

의 사례에서와 같이 하나의 독립적인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동 조례에 여러 개로 

흩어져 있는 관련규정들을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지원협의회 제도 도입

  지원협의회는 연구회 성격의 기능과 활동을 하기위해 운영하는데, 이 협의회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제규정에 대한 제·개 정에 대한 의견 제시, 예산교육·참여예산

제 홍보·예산관련 토론회·공청회 개최 등에 관한 활동, 참여예산위원회 개최 등 

참여예산제도의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활동 지원, 의회와의 협조방안 모색,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같이 지원협의회의 

일반적인 기능을 볼 때, 대전광역시에서 이러한 협의회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자 한다면 기존의 주민참여예산연구회, 주민참여예산학교, 시민공청회 등의 기능을 

모두 흡수함으로써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러한 지원협의회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앞서 제시된 독립적인 운영조례가 제

정되어야 함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서울특별시의 이러한 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의는 조례의 규정을 통하여 운영근

거를 마련하고 있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지원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소개하면 <표 5-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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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서울시 지원협의회의 조례 규정 사례

제5장 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제25조(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본 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
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을 구성·운영한다. ② 협의회는 시의회 의원, 예산 관련 전
문가, 비영리민간단체 관계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추천자, 관련 공무원 등 15명 이내
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넘지 않도록 한다. ③ 협의회는 회장 1
명, 부회장 1명, 간사를 둔다. ④ 협의회 회장 및 부회장은 협의회 회원 중에서 호선
하고, 간사는 시 예산담당관 담당사무관이 되며 민간인 실행간사를 둘 수 있다. ⑤ 
협의회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협의회 회장·부회장·회
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회 회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
하고 협의회를 대표한다. ⑦ 협의회 부회장은 협의회 회장을 보좌하며, 협의회 회장
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간사는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
한다. ⑨ 협의회는 주민들의 예산교육을 위하여 예산학교를 운영한다. ⑩ 예산학교의 
강사 및 교재 원고료는 시 인재개발원의 강사료 지급기준」 및 「교재 원고 작성 
및 원고료 지급기준」을 준용한다.

제26조(회의소집 및 의결) 협의회 회장은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하여 필요할 때 협의회
를 개최한다.

제27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및 규칙 제·개정에 대한 의견 제시

  2. 예산교육, 참여예산제 홍보, 예산관련 토론회·공청회 개최 등에 대한 활동

  3. 지역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 등 참여예산제도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활동 지원

  4. 시의회와의 원활한 협조방안 모색

  5. 주민참여예산제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6. 그 밖의 협의회의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2절 운영체계의 개선

1. 예산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내실화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점은 첫째, 주민참여

제도화 수준 또는 예산편성권의 민․관 공유수준이 높지 않고, 사실상 예산참여시민

위원회 운영을 관련 행정부서에서 주도하면서 자율성과 독자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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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고 있다. 둘째, 예산참여시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법이 광역자치단체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참여유인 제공도 미약하다. 단일계층의 

예산참여시민위원회는 행정부서와의 수평적 연계성은 확보되어 있으나 일반시민과

의 거리감이 높아 예산편성 관련 시민들의 의견수렴 및 투입활동이 효과적으로 이

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공모방식이 아닌 추천방식에 의한 시민위원회 구성은 지역

별․직능별 대표성 확보뿐만 아니라 일반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촉진하는 데도 한계를 

갖는다. 셋째, 예산참여시민위원회가 분과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시민위원

회․설문조사․공청회 등을 통해 수렴된 의견의 반영여부 및 우선순위 결정과정에 시민

위원회 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넷째, 주민참여예산제

가 일반회계 본예산 편성과정을 중심으로 연례행사 차원에서 1회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과 효과성을 감소시키고 있다. 예산참여시민위원회의 활동이 1년 

1회 정기적으로 운영될 뿐이어서 제도운영의 활성화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 다섯

째, 주민참여예산연구회의 구성이 예산참여시민위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제3자

적 입장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전문적 관점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탐색하는데 한계를 갖는다. 여섯째, 대도시 규모에 따른 직접 참여의 어려움

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온라인 참여 또는 사이버공간을 활용한 시민참여가 

제대도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곽현근, 2010: 10-11, 재인용).

  이와 같은 문제점의 지적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요체라고 할 수 있는 예산참여주

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련되어 있다. 예산참여시민위원회의 전문성과 대표성 

및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대전광역시 예산참여시민위원회의 구성은 제1기부터 제3기까지는 

위원회 전원에 대하여 시의회, 자치구, 시민단체 및 전문가 그룹의 추천으로 구성

하여 운영하였다. 그러나 제4기(2013.7~2015.6)부터는 기존의 추천방식으로 50인, 새

롭게 도입된 공모방식으로 20인 등 70인의 규모로 예산참여주민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위촉방법의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다 진일보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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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예산참여주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위원의 정수나 위

원회의 조직, 회의시간, 회의내용 등에 대하여는 대체로 적절하다는 평가가 지배적

인 반면 회의 개최수(현재 2회/매년)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평가가 상당한 

정도로 나타났기 때문에 전체회의 개최수를 최소한 분기별로 1회 정도까지 늘릴 

필요가 있다. 여기에 더하여 위원회의 개최시간도 가능한 많은 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말 또는 평일 야간 시간대로 변경하여 소집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예산참여주민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대전광역시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2년의 

임기로 연임이 가능(대전광역시 주민참여기본조례 제9조 제④항)하도록 되어 있으

나, 더 많은 시민의 관심과 위원들의 책임감을 고취시키기 위해 서울특별시의 사례

(운영조례 제16조 제②항-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가능)와 같이 예산참여주

민위원회의 임기를 1년으로 하고 연임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

하다. 

2. 분과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제고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한 예산반영 수단은 주민의 설문조사, 공청회, 분과위원회 

등이 있는데, 설문조사와 공청회 등을 통해서 제안되는 사업은 대부분 규모가 작거

나 응답자의 주관이 반영된 민원성에 가깝다. 그러나 분과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정에서 전문 분야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 사업에 대한 우선

순위 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예산반영 규모와 사업의 내용이 보다 크

고 전문적인 부분까지 다룬다. 분과위원회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기능을 하며, 이 위원회의 활성화 정도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성패를 판단

하는 기준이 된다. 

  예산참여주민위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분과수, 위원정

수, 위원회 조직, 회의시간, 회의내용 등에 대하여는 대체로 적절하다는 평가가 지

배적이었으나, 회의개최 수에 대하여는 적절하지 못하다는 의견도 상당히 많은 것

으로 볼 때, 현재 분기별 1회 또는 추경편성 전에 소집하도록 되어있으나, 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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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적으로 소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회의 개최시간도 주말 

또는 평일 야간시간에 개최함으로써 가능한 많은 위원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분과위원회와 관련하여 현재 대전광역시는 분과위원회는 8개로 

구성되어 있고, 운영위원회를 따로 운영하고 있으나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위

상에 있어서 균형을 맞춘다는 차원에서 운영위원회를 하나의 분과위원회로 위치시

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실·국의 정책과 예산의 연계성 강화를 위하

여 해당 실·국의 정책설명회, 위원회, 그리고 토론회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네트

워크를 구축하고 자문위원 등의 임명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도록 한다. 

3. 상시적 주민참여 장치 마련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일반시민들은 시홈페이지를 통한 설문조사 및 주요 공모

사업 의견수렴, 예산편성을 위한 시민공청회에의 참여 등 on/off-line을 통하여 참

여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특히, 차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설문조사에의 시민참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대전시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수단

되고 있다. 그런데 온라인상의 설문조사기간이 매년 50일간(6.1~7.20)으로 기간이 

한정되어 있는데, 보다 많은 참여를 위하여 차년도 예산편성 일정을 감안한다고 하

더라도 매년 초부터 매년 7월 20일까지는 상시적으로 설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일반시민들을 차년도 예산편성을 위해 분과위원회에 참여시키는 것고 중요

한데, 이를 위해 각 분과위원회의 소집에 대한 정보를 홈페이지에 제공하고 참여를 

원하는 시민들이 누구나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한다. 주민참여예산제

를 위한 off-line에  일반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매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

공청회가 유일하다. 따라서 일반시민들이 분과위원회에 참여하여 대전광역시의 

예산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예산참여주민위원들과의 소통을 촉진시키도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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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체계구축 

  주민참여예산제를 위한 지원체제는 행정적인 사무지원, 재정적인 경비지원, 공간

적인 장소지원 등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우선, 행정적인 사무지원에 있어

서는 위원회 전체회의와 분과위원회의 소집 시 회의자료 준비와 회의록 작성 등의 

서무를 지원해야 한다. 전체회의와 운영위원회의 경우 예산담당관실에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지원하고, 분과위원회는 각 분과의 간사국실에서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지

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재정적인 경비지원은 전체회의 및 분과회의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

하는 것인데, 주로 참석위원에 대한 회의수당의 지급에 관한 일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 하여 대전광역시는 위원회,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예산연구회에 출석하

는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각종위원회의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

산의 범위안에서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16) 이와 같은 회의경

비 지원에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경

비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2014년 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운

영경비로 4,000만원 정도가 배정되어 있는데, 이 경비를 가지고는 주민참여예산제

를 활성화 시키는데는 많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예산위원회 전체회

의 및 분과위원회 등의 소집회수의 증가를 통한 예산참여주민위원회를 활성화시키

기 위해서는 이 제도의 운영경비를 획기적으로 증액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주민참여예산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련 위원회와 일반시민들이 자유

롭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대전광역시의 경우, 전체회의는 시

청 대회의실, 예산학교 및 공청회는 대강당 등을 이용하고 있는데, 전체회는는 기

존의 장소를 이용해도 큰문제가 없으나, 분과위원회와 시민이 상시적으로 만나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6)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28조(재정 및 실무지원)에서 “① 시장은 주민
참여예산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
은 위원회, 협의회의 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
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
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 놓고 있다.  



예산참여주민위원회의 활성화 방안

86

제3절 협력체계 구축

1. 수평적 협력 체계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참여의 일종으로 예산거버넌스를 구현하는 가장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위한 수평적 거버넌스는 앞서 제시한 주민

참여예산지원협의회의 운영을 통하여 구현할 수 있다. 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제

도를 도입하면, 일단 협의회의 운영사무실의 구비로 공간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참

여예산제를 매개로 예산참여주민위원-시민-집행부-시의회 간의 소통의 장도 동시

에 구비되는 효과를 얻게 될 것이다.

  앞에서 제시된 서울특별시의 사례에서와 같이, 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는 시의회 

의원, 예산 관련 전문가, 비영리민간단체 관계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추천자, 관련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거버넌스를 구현하는 좋은 수단이 

된다고 하겠다. 전술한 바와 같이, 협의회에서는 ①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및 규

칙 제·개정에 대한 의견 제시, ②예산교육, 참여예산제 홍보, 예산관련 토론회·공

청회 개최 등에 대한 활동, ③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 등 참여예산제도의 전반적

인 운영에 대한 활동 지원, ④시의회와의 원활한 협조방안 모색, ⑤주민참여예산제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2. 수직적 협력 체계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한 수직적 협력체계는 시의 예산참여주민위원회-자치구의 

예산참여위원회간의 거버넌스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대전광역시 5개 

자치구에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대전

광역시의 경우, 구의 참여예산위원회와 시의 그것과의 협력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자치구와의 예산거버넌스 

구축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

회의는 각 자치구의 주민의견사업을 수렴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주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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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 제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에서와 같이 대전광역시 역시 수직적 예산거버넌스의 구축을 

위하여 지역회의를 가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미 대전광역시의 5개 자치구에서

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와 같이, 새로이 지역회의를 

구성할 필요 없이, 시장과 구청장 간에 협의만 있으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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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 정책제언

  본 연구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문헌 및 실태분석을 통하여 대전광역시 예산

참여주민위원회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 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

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제 

및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련된 자료를 중심으로 문헌고찰을 실시하

였고, 대전광역시 예산참여주민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이 이제도의 운영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하였다.17)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도출한 연구결과는 대전

광역시 예산참여주민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제도적인 관점에서 독립적인 

운영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산재해 있는 관련 규정을 통폐합하고 및 주민참여예산

지원협의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동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는 수

평적(시-시의회-위원회) 및 수직적(시위원회-구청위원회) 거버넌스체계가 구축되어

야 한다는 것이다. 

  대전광역시 예산참여주민위원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방안은 첫째, 현재 주

민참여기본조례의 일부 조항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를 독립적

인 조례“(가칭)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야 한다는 것

이다. 이러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시한 3개의 모형을 중에 선택하

여 할 수도 있지만, 동 제도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촉진한다는 차원에서“(가칭) 대

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발전을 위한 워킹그룹”을 통해 조례안을 만드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둘째, 앞의 조례가 제정된다는 전제하에 그동안 여러 개로 나뉘어 

운영해 오던 관련 제규정을 통합화 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주민참여예산제의 

17) 설문조사 결과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로 대전광역시의 주민참여예산제의 시행으로 가장 크게 기대

되는 효과는 예산편성과정에 대한 시민참여 등의 확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전광역시의 예산

참여주민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의 정수, 위원회 조직, 회의시간, 회의내용 등에 대하여는 대체

적으로 적절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2회 정도로 개최되고 있는 전체회의 횟수에 대하여

서는 적절하다는 평가보다는 적절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이러한 예산참

여주민위원회 분과위원회에 대하여 대체로 적절하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매년에 2~4회 개최되는 분

과위원회의 개최수에 대하여는 적절하다는 의견과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마지막

으로 주민참여예산제의 발전을 위해서는“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하고 다음으로“예산관련 

정보의 적극적인 공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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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규정의 제·개 정에 대한 의견 제시, 예산교육·참여예산제 홍보·예산관련 토론회·

공청회 개최 등에 관한 활동, 참여예산위원회 개최 등 참여예산제도의 전반적인 운

영에 관한 활동 지원, 의회와의 협조방안 모색,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등의 기능

을 수행하는“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에 관한 규정을 두어 활성화 시켜야 한다

는 것이다. 넷째, 주민참여예산제를 위한 지원체제는 행정적인 사무지원, 재정적인 

경비지원, 공간적인 장소지원 등의 실효성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예산을 획

기적으로 증액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참여의 일종

으로 예산거버넌스를 구현하는 가장 좋은 수단으로 예산참여주민위원-시민-집행부

-시의회 간의 수평적 거버넌스와 시의 예산참여주민위원회-자치구의 예산참여위원

회간의 수직적 거버넌스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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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대전광역시 주민참여기본조례

제정 [2006. 11. 10 조례 제3447호]

제8조(예산편성의 주민참여) ①시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시민이 충 
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행정정보공개와 주민    
참여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시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시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일정기간동안 시 홈페이지 등을 통
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④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수
립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제9조(예산참여시민위원회) ①시민의 예산참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    
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예산참여시민위원회(이하“예산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수렴

2. 예산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과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여 예산안에 대한 의견  
제출

3. 예산정책토론회 개최 등 시민의 의견수렴활동

4. 시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 설명, 홍보활동

②예산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0인 이상 70인 이하   
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자치구청장 및「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대전지역에 소재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와 예산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   
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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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예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담   
당 서기관이 된다.

⑥예산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   
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⑦예산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  
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급량비 및 교통비등 실비를 지급할수    
있다.

⑨그 밖에 예산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  
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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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대전광역시 예산참여시민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2007. 6. 20 제1호]

개정 [2008. 1. 15 제1호]

개정 [2008. 7. 30 제2호]

개정 [2009. 2. 19 제3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전광역시 주민참여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의 
예산참여 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 ①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대전광역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시 의회 의원의 추천을 받은 자

2. 자치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자

3. 비영리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4. 기타, 예산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현장․실물부분에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써 각급 기관․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②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타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위원회의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기타,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
는 경우

제3조(위원회 운영) ①위원회 소집은 시장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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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위원회는 조례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시 지역공동체 형성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 및 주민여론을 통한 예산편성의견 제시

4.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의 유도

5.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금지

③위원회가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예산에 대한 설명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
계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 예산에 대한 설명․교육․홍
보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회의장소와 운영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장, 부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참여 희망도에 따라 각 위원을 분과위원회에 배정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
무를 대행한다.

제5조(분과위원회) ①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두며 시의 각 실․국․본부․관, 사업소는 분과위원회 운
영에 참여한다.

1. 일반행정분과 : 공보관, 감사관,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소방본부, 인재개발원

2. 경제산업분과 : 경제산업국, 농업기술센터

3. 과학기술특화분과 : 과학기술특화본부

4. 문화체육관광분과 : 문화체육관광국

5. 복지여성분과 : 복지여성국, 보건환경연구원

6. 환경녹지분과 : 환경녹지국, 상수도사업본부

7. 교통건설분과 : 교통건설국, 건설관리본부

8. 도시주택분과 : 도시주택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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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모든 위원은 본인의 희망 및 전문성 등을 고려
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에 균형 있게 배정하여야 한다.

③분과위원회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분과위원회 위원(이하 ‘분과
위원’이라 한다)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분과위원회 회의소집은 시장 또는 분과위원회 운영에 참여하는 선임 실․국
장,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한다. 단, 회의소집은 분기별 1회 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있을 경우 추가경정예산편성 전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⑤분과위원회 간사업무는 각 분과위원회 운영에 참여하는 선임 실․국의 주무
과장(단, 일반행정분과위원회는 정책기획관)이 수행한다.

⑥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⑦분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운영에 참여하는 소관 부서장을 출석시켜 예산편
성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운영위원회) ①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아래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각 분과위원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③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된다.

④운영위원회는 위원회를 대신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 한다.

1.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운영방향 및 위원회와 분과위원회간 의견 조정에 관한 
사안

2. 긴급히 결정해야 하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사안

3. 기타, 위원장이 운영위원회 심의로 충분하다고 결정하는 사안

⑤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다음번 개최되는 위원회 또는 분과
위원회에 설명하여야 한다.

⑥기타,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3조 및 제5조 관련조항에 따른다.

제7조(주민참여 예산연구회) 위원회는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한 운영방법, 정책수
립, 연구개발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공무원 등 이 참여
하는 주민참여 예산연구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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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회의참석수당) 위원회,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예산연구회 회의에 출석하
는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위원회 의결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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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주민참여예산연구회 구성 ․ 운영

제정 [2007. 6. 20]

제1조(목적) 이 계획안은 대전광역시 예산참여시민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에 의하여 
주민참여 예산연구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회 회원) ①회원의 구성은 회장 1인을 포함한 10인으로 한다.

②회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대전광역시 예산참여시민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한다.

1. 예산참여시민위원회 위원 중 대학교 교수 등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
단체 등

2. 관련분야 공무원

③공무원의 경우에는 예산업무를 관장하는 예산총괄담당 사무관, 예산지원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④회장은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회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예산참여시민위원회 위원의 임기까지로 하고 공
무원은 당연직으로 한다.

제3조(회원의 해촉) 대전광역시 예산참여시민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제2항 각호를 
준용 한다.

제4조(회장의 직무) ①회장은 회의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정한 
회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연구회 운영) ①연구회 운영은 예산참여시민위원회에서 운영한다.

②연구회 소집은 시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또는 연구회 회장이 주민참여예산제
와 관련하여 연구회 자문 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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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연구회 기능) 연구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예산참여시민위원회 운영규정 제
7조에서 정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활동한다.

1. 주민참여기본 조례, 예산참여시민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연구

2. 주민참여 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3. 주민참여 예산제의 운영에 따른 활성화 방안

4. 예산정책 개발 및 교육 등

제7조(간사) ①연구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연구회를 주관하는 예산지원담당 주무관이 된다.

제8조(회의록) 회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전용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계획은 대전광역시 예산참여시민위원회 운영위원회의 의결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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